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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일본의 경제사회는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따라 일본은 직업훈련을 비롯한 직업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대적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은 

1981년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 수립

되었다. 2016년 4월에 책정된 제10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비 및 추진체제를 통한 인재 육성 강화, 전원참가사회의 

실현 가속, 산업계 수요와 창의연구,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전개 등의 

방향성을 통해 보다 많은 기능 인력들을 사회에 배출･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 체제

에서 직업훈련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자직업

훈련촉진법 체계(1999)로 전환하여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유사한 직업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직업훈련의무제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국제 환경의 변화와 사회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을 근간으로 한 직업훈련으

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적합한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직업능력개발정책과 방향, 직업훈련

체계와 동향, 직업능력평가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의규 선임연구위원이 연구 책임을 

맡았으며,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Fujimoto Makoto 주임연구원과 강릉

원주대학교 김태영 교수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점차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연구와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등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과 전략 수립 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2017년 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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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vii

요  약 

Ⅰ. 서 론

일본은 급격한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개별 노동자의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해 고용 및 산업의 동향,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동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5개년계획

인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고용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충실화를 꾀

하고,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최근 일본의 직업

능력개발정책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직업능력

개발정책과 방향, 직업훈련체계와 동향, 직업훈련시설 및 평가제도 등

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에의 벤치마킹 가능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는 첫째,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이다. 

중･고령층 노동력 인구가 청년층 노동력 인구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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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형태나 소비구조도 바뀌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또한 어렵

게 하여 경제성장의 저해뿐만 아니라, 혼인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미래

노동력인구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증가함

에 따라 정규직과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의 직업능력개발도 중요하지만, 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의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정책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미스

매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률의 증가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장기적인 증가 경향이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프리터와 니

트 등이 많이 생겨났다. 그 원인으로는 비정규직의 채용 확대, 청년층

의 직업의식 문제, 한정된 사회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학교단계에서부터 근로관과 직업관을 양성시키는 커리

어 형성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노

동시장 진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대표적

인 고용제도인 졸업 전의 사전내정제도이고, 둘째는 학교장추천제도, 

셋째는 내부시장화라고도 할 수 있는 학연･지연 등으로 채용하는 연

고제도, 넷째는 교원추천제도, 다섯째는 공모제도이다. 최근 고학력과 

고자격의 학력주의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업자, 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은 기업조직 내부에 연고가 없으면 불리한 경우가 확

대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노동시장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층에서 직업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

록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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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순한 노동력

의 수급 조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노동시장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을 최소화하

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직업안정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Ⅲ.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과 방향 

일본 직업능력개발정책 제도의 변천과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동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은 1985년 직업훈련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

정되었다. 제정 시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중시

한다는 목표가 명확했고, 2000년대 초의 개정법은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최근 

2015년의 개정법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더 

지원해 나갈 목적으로 커리어컨설팅을 담당하는 커리어컨설턴트의 국

가자격화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이력과 면허자격, 직업교육훈련경력, 

직무경험, 직업능력개발의 성과평가, 직장에서의 업무활동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한 잡카드의 보급･촉진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중기적인 

중점 목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직

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1971년 이후 5년 

간격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1986년에 책정･공표된 제4차 계획은 직업

훈련체제의 정비로부터 기업과 노동자와 같은 직업능력개발 주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점 목표가 이동하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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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

획에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인재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책 목표들이 많

았다. 산업구조의 전환이 재인식되고, 동시에 사회적 과제로서 부상해 

온 것은 기업 내외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적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증

가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이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중점 정책 

목표에도 이들 과제에 대응하는 내용이 수시로 추가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의 기본계획에서는 커리어형성지원과 직업능력

평가를 위한 제도를 노동시장의 인프라로서 결정하고, 이러한 인프라

의 충실･강화를 도모한다는 방향성이 대두되었다.

넷째는 2016년의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서 ‘생산성 향상’

이라는 목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 배경에는 향후 예상되는 급속

한 인구감소, IT 등의 기술진보, 글로벌화의 진전과 같은 경제사회의 

변화 중 일본 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

동자 개개인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불가피하

다는 인식이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으

로서, ①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강화, ②전원참가사회의 실현  

가속을 향한 직업능력의 수준 향상 추진, ◯3 산업계의 수요와 지역 창

의연구를 살린 인재육성 추진, ◯4 인재의 최적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전개 등 4개항이 제기되었다.

다섯째는 일본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세 가지 주요 정책영역을 보면, 

제1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 영역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종래와 

같이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과 커리어업지원금 중심으로 진행되고, 한

편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교육훈련급부제도의 확충이 도모되는 

등 개인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및 커리어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정

비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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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공공직업훈련 영역은 이직자, 전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종래와 변함없으나, 최

근 새로운 직업훈련제도로서 취업경험이 없거나 취업기회가 적었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자지원제도의 창설이다. 또한 이직자, 전

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있어서 민간직업훈련시

설과 법인에 대한 위탁이 진전되어 이들 시설과 법인의 기능 및 역할이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에서도 매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3의 직업능력평가 영역에서는 1950년대 창설된 기능검정제도의 

충실･강화를 위한 제도를 재정비하고, 지금까지 직업능력평가의 제도

적 기반이 취약했던 대인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능력

평가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Ⅳ.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동향

일본의 직업훈련정책은 1945년 이후 문교정책과는 별도의 경제정책

으로 제시되었다.

일본에서 직업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직

업훈련법 이후이다. 첫째, 직업훈련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5

년 이전과 이후, 민주적 직업훈련정책 확립기, 개화발전기, 확충기, 조

정기, 전환기, 현행 직업능력개발정책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정책기는 노동자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과 실질적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고, 사업

주 주도적인 직업훈련과 노동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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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능력개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비

정규직의 증가, 장기실업자 등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적인 구직자지원제도 등을 도입하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조기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임시 대응책이 아닌 구직자지원훈련, 훈

련기간 중 또는 훈련종료 후 헬로워크(Hello Work)의 적극적인 취직

지원, 수입･자산 등 일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훈련기간 중에 훈련수

당을 지원하는 영구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셋째,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인정하는 인정직업훈련은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의해 적극적

으로 지원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의 직업능력개

발 및 자질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직업훈련으로서 인정직업훈련을 실

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Ⅴ. 일본의 직업훈련 관련 시설 및 평가제도

  일본의 직업훈련시설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인정직업훈련시설로 구

분된다. 공공직업훈련 관련 시설은 국가나 도도부현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로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단

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장애자직업능력개

발교가 있다.

  직업능력평가제도는 기능검정제도와 사내검정인정제도가 있다. 

첫째, 기능검정제도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정도를 검정하여 공

증하는 국가검정제도로, 노동자의 기능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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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촉진촉진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기능검정의 

대상 직종은 2017년 4월 1일 현재 126종으로, 자격의 등급 구분은 직

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것(특급, 1급, 2급, 3급, 기초 1급, 기초 2

급)과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등급이 있다.

둘째, 사내검정인정제도는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과 경제

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연합단체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검정하는 제도이다. 즉, 사

내검정제도는 기능진흥상 장려할 가치가 있는 기능을 후생노동성장관

이 인정하는 제도로, 사내검정인정규정(1984년 노동성 고시 제88호)

에 의거하여 1984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7년 4월 1일 현재, 

47개 사업주 등 126직종이 인정되고 있다.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일본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국가와 도도부현이 주도하고, 인정직업훈련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실시하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향

이 있다.

둘째, 후생노동성은 최근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중심이 개별 노동자가 주도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셋째, 최근 비정규직노동자,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춘 구직자지

원훈련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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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개개인에 적합한 직업선택을 위한 

기능 습득과, 주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지원제도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커리어컨설팅에 대

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는 커리어컨설턴트를 두어 노동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계획의 작성이나, 커리어컨설팅을 통해 노동자 개개

인의 커리어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기초한 

중앙정부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지방정부(도도부현)의 지역별 직업

능력개발기본계획과 각 개별기업의 사업소별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

립하여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 직업능력

개발 주체의 특성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기업 및 개인 차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의한 경제성장, 숙련형성에 

의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개개인의 평생현역사회를 위한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커리어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본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

한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별로 사업 내 직업능력개발계획

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유급교육훈련휴가나 커리어컨설팅 등 노동자의 자기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사합의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과 경제환경 변

화에 대비해 개개인의 숙련향상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

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평생현역사회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

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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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특히 직업훈련 등은 일본의 직업능

력개발 관련 정책, 제도, 노동행정, 법체계 및 인프라 등과 매우 유사

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일본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따라 최근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등 직업능력개발정책도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본고

는 이러한 정책적 대응을 더욱더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

장 변화에 따른 적확한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제도 등 직업능

력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한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은 직업훈련의무제에서 기술혁신과 경제환

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부문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나타나고, 국제

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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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직업훈련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을 기초로 한 민간중심의 직업훈련정

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가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직업훈

련수요에 대응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직업훈련정책 및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은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10차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16~2020)하여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개개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업훈련의무제에서 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9년 직업능력개발법 

체계로 대전환하여,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유사한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업훈련정

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직업능력개발제도, 행정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 일본의 직업훈련제도를 분석한 보

고서를 수정･보완하고,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을 심층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적확한 직업능력개

발정책, 직업훈련기본계획 및 향후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벤치마킹의 가능성 등을 도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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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둘째,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분석하며, 셋째,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과 특징을 제

시하고, 넷째,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동향을 분석하며, 다섯째, 일본

의 직업훈련 관련 시설 및 평가제도 등을 분석하고, 끝으로 일본 직업

능력개발 관련 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은 연구의 목적

과 필요성 및 연구 방법, 제Ⅱ장은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제Ⅲ

장은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과 방향, 제Ⅳ장은 일본의 직업훈련체

계와 동향, 제Ⅴ장은 일본의 직업훈련시설 및 평가제도, 제Ⅵ장은 요

약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나. 연구의 방법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국내에서 연구된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인터넷을 통해 직업훈련제

도를 수집․분석함과 더불어,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공동

연구와 현지 출장을 통한 직업훈련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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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자문 및 협의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제도, 시설 및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가협의를 실시

하였고, 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업능력개발국 및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직업능력개발연구팀의 자문, 협의 및 공동연구 등을 실시했다.



제2장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제1절  일본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현황

제3절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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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동자의 고용형

태도 니트(NEET), 프리터 등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

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노동시장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는 

저출산․고령화 경향, 둘째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셋째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다.



10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제1절  일본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그림 Ⅱ-1] 일본의 고령화 추이(1950~2060년)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4),日本の将来人口推計.

일본은 이미 2006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그림 Ⅱ-1]과 같

이 2060년 일본의 고령화율은 39.9%로 인구 구조가 기형적인 사회로 

변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인구고령화는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로 잠재적인 경제성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정책비용인 사회보장

비의 증가로 인해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진입 형태나 소비구조의 변화로 산업구조와 개별 기업에도 커다란 영

향을 끼쳐 산업구조 및 경제사회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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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고령화는 저출산에 따른 것으로, 그 요인은 초혼 연령

의 증가, 미혼화, 독신화의 진행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 프리터 및 니트의 증가, 여성의 취업증가 등도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프리터와 니트의 

증가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이동, 즉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으로의 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최근 수년간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34세)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55세 이상)의 취업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인구가 증대된 것과 관련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자의 연령 구성을 변

화시켜 고령자 중심의 노동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고용

구조도 기술숙련도가 높은 중･고령자가 선호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지연

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

1) 이의규 외(2008),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p.11~12. 
2) 이의규 외(2008), 전게서, p.13.
3) 이의규 외(2008), 전게서,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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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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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3352 3340 3294 3278 3304 3325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그림 Ⅱ-2]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厚生労働省(2010∼2016), 労働力調査.

2016년도 일본의 취업자 수는 5,137만 명이고, 정규직노동자는 

3,325만 명, 비정규직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37.6%인 2,007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노동자는 201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년 동안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노동자는 매년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는 인건비 절감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활동의 유연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숙련형성과 기능 전승의 어려움, 기업에 

대한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점 등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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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정규직의 양산은 소비지출 감소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조건의 확보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임금수준 측면에서는 시간당 임금,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등이 정

규직보다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용의 안정성 면에서는 승진체

계의 미비, 교육훈련 등 커리어 형성체계가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양산된 현상도 있

지만,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직이 곧 취직

과 연결되지 않거나, 취직되더라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및 파견근무 

등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되어 불안정한 고용형태이거나, 취직하

지 못한 실업자나 취업을 포기한 무업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에 

기인한다. 즉, 기업에서 요구되는 노동력과 구직자가 갖고 있는 특성

(직무능력, 연령 및 숙련수준 등)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미스

매치로 인해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스매치의 발생 원인은 숙련수준의 불일치, 정보의 불완전성, 노동

자나 기업의 선호도 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특히 청년층 실업은 

1990년대 이후 불황기 기업의 인력채용 방식의 변화가 커다란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은 신규 학교졸업자의 정규직 채용은 매우 억

제하는 한편,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아웃소싱을 확대하

는 채용방식을 선호하고 있다.4)

일본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적 분류기준은 유기계약노동자, 

4) 이의규 외(2008),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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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파트타임노동자로 구분된다.

유계계약노동자는 계약기간이 한정적인 노동자를 가리키며 파트타

임노동자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나, 일반적으로 유기계약노동자는 월급

제 또는 일급제 + 잔업수당 + 제수당을 지급받는 형태가 많다.

파견노동자는 본인을 고용하는 노동자를 해당 고용관계하에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파트타임노동자는 유기계약노동자의 일종으로, 일주일 간의 소정 

노동시간이 동일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시

간이 짧은 노동자를 가리킨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1,196
(67.84)

1,229
(67.83)

1,241
(68.45)

1,320
(69.25)

1,347
(68.62)

1,365
(69.01)

1,395
(69.54)

파견사원
96

(5.45)
96

(5.30)
90

(4.98)
116

(6.09)
119

(6.06)
126

(6.37)
132

(6.58)

계약사원
333

(18.89)
360

(19.87)
354

(19.53)
273

(14.32)
292

(14.88)
287

(14.51)
288

(14.36)

촉탁사원 - - - 115
(6.03)

119
(6.06)

117
(5.92)

116
(5.78)

기타
138

(7.83)
127

(7.01)
128

(7.08)
82

(4.30)
86

(4.38)
83

(4.20)
75

(3.74)

합계
1,763

(100.0)
1,812

(100.0)
1,813

(100.0)
1,906

(100.0)
1,963

(100.0)
1,978

(100.0)
2,006

(100.0)

자료: 厚生労働省(2010∼2016)、労働力調査.

<표 Ⅱ-1> 비정규직노동자의 유형별 추이

(단위: 만 명, 괄호 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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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중에서는 파트타임이 1,395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중 

6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약사원이 288만 명, 파

견사원이 132만 명, 촉탁사원이 116만 명, 기타 75만 명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파견사원 역시 증가 추세이다. 반면에 계약사원, 

촉탁사원, 기타는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계

약사원이 전체 비정규직의 8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정규직으

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을 넘어서는 정책이 요구된다. 구조적･마찰적 실업

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직업

안정기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 니트나 높은 

이직률에 따른 반복적인 비정규직 재고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급학교 단계부터 적절한 근로관･직업관을 양성하는 

커리어교육과 직업의식에 대한 학교교육이 매우 필요하다.5) 

5) 이의규 외(2008),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연구,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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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형태

(단위: 만 명)

자료: 厚生労働省(2010∼2016)、労働力調査.

제3절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

일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패턴을 고졸과 대졸로 구분해 보기로 

한다. 1970년대까지는 중졸의 노동시장 진출도 있었으나, 고도경제성

장으로 진학률이 상승하여 중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거의 없어지고 

최근에는 대다수가 고등학교로 진학(고교진학률 약 98%)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다수가 대학

진학자(대학진학률 약 80%)이고, 둘째, 고등학교 졸업 이전(대부분 여름

방학 때부터 졸업 전까지)에 취업 내락을 받은 소수의 취업자(취업률 

약17%) 형태가 있으며, 셋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미취업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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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이나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노동시장에의 진

입 기회를 탐색하는 부류가 있고, 넷째, 고졸자 중 일부는 취업을 포

기하고 집에 머무르며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중 소

수의 고졸 취업자는 다수가 현업노동자로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

적이다. 

신규고졸자의 취업내정률 추이를 보면 [그림 Ⅱ-4]와 같다. 

[그림 Ⅱ-4] 신규 고졸자의 취업내정률

자료: 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2017)、大学等卒業予定者の就職内定状況調査.

위 [그림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신규 

고졸자 취업내정률은 97.7%로 상승 추세이다. 한편 2010년 3월 말 취

업내정률이 93.2%로 거의 대부분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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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월 기간 동안 취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대학졸업자는 2~3년제의 단기대학(한국의 전문대학과 유사) 졸업자

와 4년제 대학졸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기대학 졸업자의 졸업 

후 진로형태는 첫째, 다수가 현업에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이다. 단기대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취업률도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둘째, 4년제 대학 등 상급학교로의 진

학형태가 있고, 셋째는 일시적인 취업 상태에 있거나 진학도 취업도 

아닌 무교자 형태로 남아 있는 형태 등이 있다.

4년제 대학졸업자의 진로형태는 첫째, 노동시장에 바로 진출하는 

취업자가 가장 많고, 둘째,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경우이며, 셋째, 미

취업자로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노리는 

부류가 있다. 신규 학교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이론교육은 학교나 직업

전문학교에서 받고, 실기교육은 기업에서 OJT 등의 직업훈련을 받으

면서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노리는 일본형 듀얼시스템을 이용하는 직

업교육훈련의 형태가 있다. 넷째, 인턴십 제도를 활용해 단기적인 일

자리에 취업하여 새로운 노동시장에의 진출을 꾀하는 형태이고, 다섯

째,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직장을 전전하는 프리터로 노동시장에 진

입하는 형태가 있다. 끝으로, 취업도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무교자 상

태로 전락하는 니트족 등이 있다.6) 일본의 신규대졸자의 취업내정률

을 보면 [그림 Ⅱ-5]와 같다.

6) 권태희･남재량･이의규(2006),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지연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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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대졸 신규졸업자의 취업내정률

 자료: 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2017)、大学等卒業予定者の就職内定状況調査.

[그림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3월 취업내정률은 97.3%

이다. 2017년 3월 졸업자의 2016년 12월 1일, 2017년 2월 1일의 취업

내정률은 각각 80.4%, 87.8%로 2010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일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은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첫째는 대표적인 고용형태로 졸업 전의 내정제도(內定制度)

이다. 내정제도는 신규 학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전년도의 여름

방학을 전후로 하여 졸업 전까지 구직자가 취업희망처(취업희망 기업)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졸업 전에 취업할 기업을 결정

하는 일본의 독특한 청년층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형태이다.

둘째는 학교장 추천제도이다. 매년 기업이 특정 학교장에게 졸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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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채용하는 제도이다. 추천 기준은 기업에 따라 

다양하지만, 학교의 명성과 이전 해당 학교에의 추천 실적 등을 기준

으로 추천인 수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는 연고제도(緣故制度)이다. 이는 일종의 확대 내부시장화라고

도 할 수 있는데,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의 학연(學緣), 

지연(地緣), 지인(知人) 및 혈연(血緣) 등 연고자를 추천하여 채용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오래된 노동시장에의 진입형태라 할 수 있다.

넷째는 교원추천제도이다. 해당 학교의 교원(교수)이 추천서를 첨부

하여 졸업예정자를 기업에 취업 의뢰하는 경우이다. 일본의 대학은 학

부생도 전공제도(지도교수제. 예를 들면 경제학부의 노동경제전공이나 

국제경제전공 등)가 있어 지도교수가 제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

다섯째는 매스컴 등에의 공모제도 등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 청년층

의 노동시장 진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신

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는 학교졸업식이 매년 3월 말에 이루

어져 매년 4월 초에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일

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전형적인 노사관계인 4

월의 임금투쟁인 춘투(春鬪)가 유래되었다.

최근 고실업 시대에 대부분 국가의 기업에서는 외부와의 경쟁을 차

단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즉, 내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충원

하고, 승진은 근속 연수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선임권제도), 고학력

과 고자격의 학력주의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자격의 경계선이 학

력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본의 노동시장은 자유경쟁 노동시장의 범위가 좁아지고 

내부 노동시장이 확대되어 실업자, 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은 기업조

직 내부에 연고 등이 없으면 불리한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제2장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21

제4절  소결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는 첫째,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이다. 

중･고령층 노동인구가 청년층 노동인구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취업형

태나 소비 구조가 바뀌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또한 진입을 어렵게 하

여 경제성장의 저해뿐만 아니라 혼인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미래의 노

동력인구 확대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증

가함으로써 정규직과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결혼 및 출산

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

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직업능력개발도 중

요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수

요자의 니즈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노동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률의 증가와 비정규직노동자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실업률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프리터

와 니트족이 많이 생겨났다. 그 원인으로는 비정규직의 채용 확대, 청

년층 직업의식의 문제, 불철저한 직장생활이나 사소한 트러블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한정된 사회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단계에서부터 근로관과 직업

관을 양성시키는 커리어 형성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노

동시장 진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대표적

인 고용제도인 내정제도, 둘째는 학교장추천제도, 셋째는 내부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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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할 수 있는 학연, 지연 등으로 채용하는 연고제도, 넷째는 교

원추천제도, 다섯째는 공모제도이다. 최근 고학력과 고자격의 학력주

의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업자, 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은 기업조직 내부에 연고가 없으면 불리한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청

년층의 노동시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노동시장의 범

위를 넓히고 다양한 층에서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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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과 방향

본 장에서는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해 법적･제도적 측면에

서 기본적인 구조를 명백히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일본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직업능력개발촉진

법에 대해 성립으로부터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법의 구성을 분

석 검토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중에서도 특정 기간의 직업훈련이나 직

업능력개발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시기별 기본계획 개요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제10차 기

본계획(2016~2021년)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즉,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등을 살펴보면서 현재 일본의 직

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거기에서 도출된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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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기본법

1.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변천 

현재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촉진

법은 1985년의 직업훈련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법 시행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은 2015년 10월에 이루어졌다.

1985년 직업훈련법에서 직업능력개발법으로의 변천에 대해 ①제조

업에서 활용되는 기능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지화되어 

직업훈련의 촉진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

해 나가는 방침으로 전환할 것, ②사업주가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중시할 것, ③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의 내

용을 책정할 수 있게 할 것 등에 역점을 두었다.7) ①에 대해서는 노동

자가 직업에 필요한 능력의 개발 및 향상(직업능력개발)을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해 단계적 혹은 체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의 기본이념이라는 취지가 명기되었다. ②에 대해서는 고용하는 노동

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작성이나 본계획의 작성, 실

시 및 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 추진

자의 설치에 사업주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더욱이 

국가나 도도부현에 의한 사업주의 지원 조치도 조문에 포함되어 직업

능력개발 추진자에 대한 실습이나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

발서비스센터가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다.8) ③에 대해서는 종래 훈련 

7) 日本労働研究機構編(2001),証言資料シリーズ･労働行政史関係 2　雇用保険法の制定　
職業能力開発促進法の制定, pp.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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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마다 법률로 자세히 규정된 훈련내용을 후생노동성이 적절하

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훈련실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9) 1985년의 법개정에 의해 현재의 직

업능력개발촉진법의 기본적 틀이 확립되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이

후에도 몇 번의 개정이 있었다(<표 Ⅲ-1> 참조). 1993년의 개정에서는 

사업주 이외에 노동자에 대해서도 국가, 도도부현이 직업능력개발의 

향상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명기되었다. 또한 노동

자의 직무 내용의 고도화･전문화가 진전되고,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도도부현

이 공공직업훈련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지식습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

는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종래 대상자 속성별로 양성훈련, 향상훈련 및 능력개발훈련

이라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던 공공직업훈련의 구분이 직업훈련에 대

한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에 의해 습득할 

수 있는 기능 및 지식의 수준과 훈련기간에 의거해 고도직업훈련 및 

보통훈련 또는 장기 및 단기의 구분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기능 존중의 사회형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노동자에게 각종 직

업능력검정을 받도록 하는 것과 국가가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 

및 계발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규정되었다.10)

8) 職業能力開発行政史研究会(1999),職業能力開発の歴史, 労務行政研究所, p.217. 
9) 日本労働研究機構編(2001), 전게서, p.204.
10) 労務行政研究所編（2008）,労働法コンメンタール８･改訂版職業能力開発促進法,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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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개정 내용

1992년
① 노동자에 대한 국가 및 도도부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조치 규정

② 직업훈련체계의 재편

1997년
① 고도직업훈련의 고도화에 동반하는 고도직업훈련의 실시체제 정비

②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촉진

2001년
① 노동자의 직업생활설계에 의한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촉진 

② 직업능력평가제도의 정비 

2006년

① 실습병행직업훈련제도(실천형인재육성시스템)의 창설 

② 청년 등의 숙련기능실습 촉진

③ 노동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 촉진 

2015년

① 잡카드(직무경력 등 기록서)의 보급 촉진

② 커리어컨설턴트의 등록제 창설

③ 대인서비스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 기능검정제도 정비

주) 개정법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게재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표 Ⅲ-1>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 

1997년의 개정법에서는 산업계와 지역수요에 대응하여 고부가가

치화 등을 담당하는 고도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공공직업훈련의 고

도화나 개인 주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을 규정했다. 공공직

업훈련의 고도화에 대해서는 종래 고도직업훈련을 담당해 온 직업능

력개발단기대학교 이외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응용적인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고도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로서 직업능력개발대학교를 국가가 설립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또한 

개인 주도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교육

훈련휴가 등에 의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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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비되었다.11) 더욱이 2001년에는 노동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한다는 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

기 위해 직업생활설계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의 촉진은 노동자의 직업생활설계를 배려하면서 수행’

한다는 기본이념이 제시되었다. 또한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활용에 

의한 적정한 직업능력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기능검정제도에 대해 민

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시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정이 추

가되었다.12)

2006년의 법개정에서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노동자에게 실천적

인 직업능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병행직업훈련 실

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정(사업주에 의한 실시계획을 후생노동성장

관이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 등)이 정비되었다. 또한 고령자의 대량 퇴

직에 의해 숙련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숙련기능에 관한 정보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 등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명기하였다.

또한 1997년 개정으로부터 법의 목적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자

에 의한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 근무시간의 단축, 재취업 준비를 

위해 종업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11) 労務行政研究所編(2008), 労働法コンメンタール８･改訂版職業能力開発促進法,  
pp.109～111.

12) 労務行政研究所編(2008), 전게서,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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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법개정과 현행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전술한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최근 개정은 2015년 10월

에 이루어져 201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2015년 법개정

에 대해 언급한 후 현행 직업능력개발법의 구성과 법･제도의 규정내

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 법개정에서는 잡카드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한 규정이 새롭

게 신설되었다. 잡카드(Job Card)란 개인의 이력과 면허자격, 교육 및 

직업훈련경험, 직무경험, 직업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직장에서의 업무 

자세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개인의 경력 개발이나 다양한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경제사회 기반, 

이하 인프라라고 표기)로서 2008년부터 활용되었다. 법개정에 의해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는 국가가 직무경력, 직업능력 등을 보여 주는 

서면(개정법에서는 잡카드를 염두에 두고 직무경력 등 기술서라고 규정)

양식을 정하고, 그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개정에 의해 노동자가 스스로 적성, 능력, 경험 등에 

대응하여 직업생활을 설계하고 직업선택이나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

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상담 대응이나 지원하는 커리어컨설팅 업무에 

관한 국가자격이 신설되었다. 커리어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에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후생노동성에 등록한 사람은 커리어컨

설턴트 자격 취득자로서 커리어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직업능력평가의 인프라를 보다 더 정비해 나가기 위해, 기능

검정제도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제조업 관련 직종에 비해 직업능력평

가제도가 미정비되어 있는 대인서비스 분야 등의 직종을 대상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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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능력검정제도를 정리해 나가기 위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5년 개정을 거친 현행 직업능력개발기본법의 구성 및 내용을 도

시하면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총칙(1 ~ 4조)에서는 먼저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검정의 충실 강화를 위한 시책, 노동자가 스스로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 또는 직업능력검정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 

등을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에 필요한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향상시키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제1조). 

그리고 법의 목적으로서 들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대해서는 산

업구조의 변화, 기술 진보, 기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 내용의 

변화 적응성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전직 시 원활한 재취업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자의 직업생활설계를 배려하면서 직

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해 단계적 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계속해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조문(제5조 ~ 제7조)이 설치되어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 기타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침인 직업능력개발기

본계획의 책정과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조 ~ 제30조에 걸쳐서는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연결되는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고

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력해야 하는 조치(직업능력개발계획의 작성, 

직업능력개발추진자의 선임, 숙련기능 등에 관한 정보관리와 제공 등)

가 명문화되어 있고(제8조 ~ 제14조), 사업주 등의 노력에 대한 국가 

및 도도부현의 지원 조성에 관한 규정(제5조 ~ 제15조의6)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조치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 후

에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1 국가,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공공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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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2 사업주 등이 행하는 인정직업훈련, ◯3 실습병행직업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15조의7 ~ 제26조의7). 제27조 ~ 제30조는 직업

훈련이나 직업능력개발의 주체 및 조직(직업훈련지도원, 직업능력개발

종합대학교, 커리어컨설턴트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직업능력

개발계획

국가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5조)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계획

(제7조)

직업능력

개발촉진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직업능력개발 

촉진 조치(제8조～제14조)
국가 및 도도부현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 촉진 조치(제15조∼제15조5)

국가 및 도도부현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 등(제15조6∼제23조)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직업훈련의 

인정 등(제24조∼제26조2)

실습병용 직업훈련실시계획의 인정 

등(제26조3∼제26조7)
직업능력개발대학교(제27조)

직업훈련지도원 등

(제27조2∼제30조2)

직업훈련

법인
직업훈련법인(제31조∼제43조): 설립 근거, 업무, 등기에 대한 규정 

기능검정

직업능력

검정

기능검정(제44조～제50조)
직업능력검정

(제50조의2∼제51조)

직업능력

개발협회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제52조∼제78조)
도도부현직업능력개발협회

(제79조∼제90조)

잡칙/
벌칙

잡칙(제91조～제99조) 벌칙(제99조의2～제108조)

주) 본표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각 조항을 참조하여 작성.

<표 Ⅲ-2>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내용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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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제43조는 직업훈련법인에 관한 제 규정이고, 제44조 ~ 제

51조에서는 그 내용의 충실과 강화가 법의 목적으로서 들 수 있는 기

능검정 및 직업능력검정에 대해 수험요건, 시험실시 방법, 합격･불합

격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제72조 ~ 제90조에는 직업능력평가와 커리

어형성지원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협회(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

발국 소관의 특별민간법인)에 대한 규정, 제91조 ~ 제108조에는 잡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1.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위상과 변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1985년에 직업훈련법이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으로 개정되기까지는 직업훈련기본계획)은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중기

적인 중점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시책들을 보여 주는 

것으로, 1971년 이후 5년마다 국가가 계획을 책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은 제5조 ~ 제7조에 직업능

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직업훈

련, 직업능력검정, 기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이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에 기본이 되어야 할 계획(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후생노동

성장관이 책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 직업능력

개발기본계획이 경제동향, 노동시장 추이 등에 대한 장기 전망에 의해 

또는 노동력의 산업별･직종별･기업규모별･연령별 등의 수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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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효율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1 기능노동력 등의 노동력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2 직업능력개발의 실시 목표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강구하려는 시책의 기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후생노동

성장관이 사업주단체에 대해 행하는 권고 규정이다. 후생노동성장관

은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제7조에는 국가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도도부현 직업능

력개발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의 내용이나 계획의 수립 

프로세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차 계획으로부터 최근 제10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계획이 

강조하는 중점 정책 사항을 다음의 <표 Ⅲ-3>에 정리하였다. 제1차 ~

제3차 계획은 기능노동자의 부족이나 기술혁신의 진전이라는 배경으

로부터 직업훈련기회의 충실과 이를 위한 체제 정비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

쳐 제2차, 제3차 계획에 있어서 석유 파동(oil shock: 1973년, 1978년)

의 영향을 받아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전망이 농후하게 반영되고 있

어, 산업구조의 전환에 의해 필요로 하는 직업전환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직업생애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능력평가의 추진이 중점 

정책으로 제기되었다.13) 

직업능력개발계획의 변천 중 하나의 획기적인 계획은 1986년 수립

되어 공표된 제4차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기업 내 직업능력개발기

13) 逆瀬川潔(2003), ｢職業訓練の変遷と課題｣，帝京経済学研究37巻1･2号, p.64,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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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능의 충실 강화가 처음으로 정책목표의 근간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이미 전술한 1985년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개정 시 제기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중시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OJT와 Off-JT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노동자의 계속적

인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기업으로 많은 기업을 

이행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노동자 자신의 자기계발을 중시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도 중점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 이러한 개인 

중시의 자세는 그 후 계획에도 계승되고 있다. 

제4차 계획에서 기업 내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자의 자기계발에 대한 

착목은 1980년대 전반까지는 직업훈련체제의 정비에 주안을 두었지

만,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기업과 노동자 같은 직업능력개발의 주

체나 그 활동에 중점을 이동시키는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에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 계획기간 중점 정책 사항

제1차
1971～
1975

①학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에 있어서 고졸자훈련의 

실시 촉진 

②생애직업훈련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성인직업훈련코스 개설 

③사업 내 직업훈련의 적극적 진흥 

④직업훈련지도원의 양성･확보

⑤심신장애자, 산업재해에 의한 이직자 등 특정 층에 대한 훈련 확충 

⑥기능검정제도의 충실과 기능존중기운의 양성 

⑦직업훈련을 통한 국제기술협력 추진 

제2차
1976～
1980

①노동자의 직업생애의 각 단계를 통한 직업훈련 전개 

②기능개발센터, 단기대학교 정비 등 직업훈련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

③제3차산업, 장치산업 등의 직종에서 기능검정제도 확충 

<표 Ⅲ-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중점 정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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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계획 계획기간 중점 정책 사항

제3차
1981～
1985

①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직업훈련 기회의 확보 

②재직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충실 

③이직자 및 전직자, 취업희망 부인 등에 대한 능력재개발훈련의 

기동적･효과적 실시 

④직업생애 및 능력개발의 각 단계에 따른 직업능력평가체제 정비 

⑤직업훈련을 통한 해외기술협력 추진 

제4차
1986～
1990

①기업 내 직업능력개발기능을 충실히 강화하여 OJT의 활성화, 
Off-JT의 적절한 계획에 의해 ‘학습기업’에의 이행 장려 

②공공훈련시설을 지역종합센터로서 강화하여 대학 및 민간시

설을 유효하게 활용 

③자기계발을 존중하여 직업능력개발의 기회 제공, 유급교육훈

련휴가제도, 교육훈련 수강에 관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보급 

등 기업에 의한 원조 촉진

④ME 관련, 제3차 산업 분야 등의 검정직종의 정비 등 기능검

정의 충실과 사내검정제도의 보급 촉진 

제5차
1991～
1995

①노동력 부족 기조의 경제하에 있어서 고령자 및 여성, 화이트

칼라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②경제활동의 고도화･다양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정보 제공, 상담원조 

③인재육성에 관한 국제공헌,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대응한 직업

능력개발 추진

④공공직업훈련시설의 지역에서 종합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제6차
1996～
2000

①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한 고용의 안정･확대를 지향하는 

직업능력개발 전개 

②개인주도에 의한 계획 추진 등 노동자의 개성을 살린 직업능력

개발 전개 

③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평가의 추진과 기능 진흥 

④기업 내외에 있어서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추진체제 정비 

⑤  ‘사람 만들기’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 

제7차
2001～
2005

①기술혁신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동반하는 노동이동의 

증가, 직업능력의 불일치 확대 등이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커리어형성지원시스템과 직업능력평가시스템 등 노동시장인

프라 정비 

② 노동력 수급의 동향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전개 

③ 다양한 직업훈련기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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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계획기간 중점 정책 사항

④기능의 진흥 및 물건 만들기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추진 

⑤인재육성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제8차
2006～
2010

①다양한 직업훈련기회 확보, 직업능력평가제도나 커리어 컨설

턴트 환경의 정비 등 노동시장인프라의 충실 강화 

②노동자의 직업생애를 통한 지속적인 직업커리어형성지원 

③유연한 직업훈련코스 설정 등 고용실업 정세나 산업 동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  

④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

결한 ‘현장력’의 강화에 연결되는 인재육성과 확보 촉진 

⑤지역공헌 분야 창출

⑥질 높은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⑦직업능력개발 시책의 추진을 향한 관･민의 역할 분담과 연계 실현 

제9차
2011～
2015

①성장 예상 분야, 물건 만들기 분야에서 직업훈련 추진 

②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의 세이프티 네트로서의 능력개발 

강화 

③교육훈련과 연계한 직업능력평가시스템 정비 

④직업생애를 통한 커리어형성지원 추진  

⑤기능의 진흥

⑥장기실업자, 대졸미취업자, 모자가정의 어머니, 장애자 등 특

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추진  

⑦직업능력개발 분야의 국제연계 및 협력 추진 

⑧국가 전체의 직업능력개발 종합 조정기능 강화 

제10차
2016～
2020

① IT(Information Technology) 인재 육성 강화, 노동자의 주체적 

커리어형성 추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 육성 강화 

② ‘전원참가사회’의 실현 가속을 위한 여성･청년･중고령자･장애자 

등 개개의 특성이나 수요에 따른 직업능력 수준 향상 추진 

③산업계의 수요나 지역의 창의연구를 살린 인재육성 추진 

④인재의 최적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시장인프라의 전략적 전개 

⑤기능의 진흥

⑥직업능력개발 분야의 국제연계 및 협력 추진 

주) 본 표는 각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기술내용, 이의규(2002), 전게서, pp.43~58.; 
職業能力開発行政史研究会(1999),職業能力開発の歴史, 労務行政研究所.; 逆瀬
川潔(2003), ｢職業訓練の変遷と課題｣，帝京経済学研究37巻1~2号 등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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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와 그 후 장기간에 걸친 경제 저성장은 산

업구조의 전환 촉진이라는 과제를 일본 사회에 재인식시켰다. 1990년

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계획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연결되는 인재육성 촉진,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있어서 직업훈련 추진, IT 인재의 육성 강화와 같은 산업구조의 전환

을 인재 측면에서 지지할 것을 강하게 의도한 정책 목표들이 주를 이

루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재인식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사회

적인 과제로서 부상한 것이 기업 내외에서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적

은 비정규노동자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이다.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서 중점 정책 목표에도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내용이 수

시로 추가되었다. 

2000년대 이후 계획의 특징으로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커

리어형성지원이나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노력과 제도를 노동시장의 인

프라로서 평가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충실하게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2001년의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구조의 변

화에 동반하는 노동이동의 증대 등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직업커리어

형성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효하게 기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커리어형성지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직업능력평가,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과 같은 분야에서의 

인프라 정비가 중점 정책의 목표였다.

2006년의 제8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공직업훈련에서 민간교육훈련기

관에의 위탁활용, 직업능력평가기준 정비, 커리어컨설턴트 양성 등 제

7차 기본계획 이후의 인프라 정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났지

만, 다양한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기회 정비, 기업과 업계 단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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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입각한 직업능력평가제도의 정비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고, 

더욱이 직업커리어 각 단계에서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로 지적

되었다. 

2.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최근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인 제10차 기본계획은 2016년 4월에 책

정 및 공표되었다. 계획 대상 기간은 2016년 4월 ~ 2020년 3월까지 

5년간이다.

제10차 기본계획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전략’이라는 부제

가 붙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

획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배경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급속

한 인구감소, IT 등의 기술진보, 글로벌화 진전과 같은 경제사회의 변

화 가운데 일본 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개인의 부가가치 창출력의 제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노력

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들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을 다양한 경제 산업정책의 중핵목표로 삼는 자세는 현 

정권의 경제를 비롯하여 산업정책의 지침 및 목표를 나타낸 ‘일본재

흥전력2016’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최고전략 2016’ 모두의 ‘일본

재흥전략 2016’의 기본적인 생각 중에는 인구감소에 동반하는 공급제

약 및 일손부족을 극복하는 생산성 혁명이 일본 경제성장전략의 최고 

중요 과제의 하나로서 거론되고 있으며,14) 제10차 기본계획에도 이러

한 의지가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14) 内閣府(2016), 日本再興戦略 201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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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전략으로 규정된 제10차 기본계획에서

는 향후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의 강화이다. 이 방향성의 

근저에는 국가, 기업, 민간교육훈련기관, 학교 등의 교육훈련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인재육성의 근본적인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원참가사회의 실현 가속을 위한 

직업능력 수준 향상 추진으로 여성, 청년, 중고령자, 장애자 등 모든 

인재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원참가사회의 실현가속을 

위한 개개의 특성이나 수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능력수준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는 산업

계 수요나 지역 창의연구를 살린 인재육성 추진으로 기업, 관･민의 직

업훈련기관, 행정기관 등의 다양한 주체가 연결되어 지역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이 지역수준에서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는 인력의 최적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전개로 인력의 최적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개별 노동

자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직업훈련제도나 직업능력평가제도를 

근간으로 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전개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는 직업훈련, 직업능력평가, 커리어형성지원 등을 노동시장 인프라로

서 평가하고 또한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들이 2000년대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향성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10차 기본계획의 네 가지 방향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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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첫째는 IT

인재의 육성 강화, 둘째는 노동자의 주체적인 커리어형성 추진, 셋째

는 기업과 업계에서의 인재육성 강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의 IT인재의 육성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IT가 가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인재육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IT분야의 직업훈련 추진과 전문실천교

육훈련급부제도의 대상인 IT분야의 강좌 확충 등이 예정되어 있다.

두 번째의 노동자의 주체적인 커리어형성 추진에 대해서는 직업능

력개발촉진법에 정해진 커리어컨설턴트의 등록제도를 통해 커리어컨

설턴트의 질적 보증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자가 직업생

활의 고비마다 정기적으로 커리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셀프커리어도크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세 번째의 기업과 업계에서의 인재육성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하

게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 커리

어업지원금의 활용 강화, 교육훈련휴가제도와 교육훈련 단시간근무제

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지원, 기업과 사업주단체가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의 활용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전원참가사회의 실현 가속을 위한 직업능력 수준 향상 추진 정책

전원참가사회의 실현 가속을 위한 직업능력 수준 향상의 추진을 위

해 들 수 있는 시책은 ◯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 시책, 

◯2 청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 시책, ◯3 생애현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고령층의 커리어형성 및 커리어전환에 대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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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자의 장애특성과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기회 제공, ◯5 커리어업

지원금과 고용형훈련 등에 의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커

리어형성지원 등이다.

첫 번째의 여성 관련 정책으로는 육아 등과 양립하기 위한 단시간

의 공공직업훈련과정의 책정, 직업훈련 수강 시 탁아지원서비스 제공,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출산, 육아, 개호 등에서 이직해서 시간이 경과

한 여성에 대한 커리어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의 

청년 관련 정책으로는 a) 학교단계부터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해를 넓

히는 기회 창출, b) 셀프커리어도크 등에 의한 커리어컨설팅 기회 확

보, c)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이 연계한 니

트(NEET)나 고교중퇴자 등에 대한 지원 실시, d) 학교생활로부터 직

업생활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커리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양성 등이 명기되어 있다. 세 번째의 생애현역사회 실현 정책은 

청년기부터의 계속적인 커리어컨설팅 기회의 확보나 의식전환 및 재

취업을 위한 준비지원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직업코스 개발 등이다. 네 

번째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지역에서의 고용, 복지, 의료 및 보험, 경

제단체 등 관계기관의 연계 및 협력체제가 보다 잘 진행되는 것과 동

시에 장애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위탁훈련, 장애자를 위한 듀얼훈련 

등에 대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커리어업지원금의 이용 절차 간소화와 

주지 및 홍보를 통한 활용 촉진, 이직한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구직

자지원훈련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 산업계 수요와 지역창의성을 살린 인재육성의 추진 정책

산업계의 수요와 지역창의 연구를 살린 인재육성의 추진을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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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시책과 계획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역수준의 산･학･관이 연

계된 지역컨소시엄(공동사업체)이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실현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의 개발 및 검증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다.

또한 계획에서는 지역의 창의연구를 살리기 위해 기업과 지역의 다

종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

원하는 것이다.

□ 인력의 최적배치를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전개 정책

노동시장 인프라 관련 정책으로, 첫째는 중･장기의 인재수요에 근거

한 인재육성전략의 입안, 둘째는 산업계와 지역수요에 근거한 공공직

업훈련 등의 실시, 셋째는 대인서비스 분야를 중점으로 한 기능검정의 

정비, 그리고 인정사내검정의 보급 촉진 등에 의한 직업능력평가제도 

구축, 넷째는 잡카드의 이용 촉진, 다섯째는 기업의 인재육성투자 촉

진, 여섯째는 도도부현 노동국의 기능강화가 인력의 최적배치 실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전개를 위해 기본적 시책으로 제시되

고 있는 것이다.

이 중 두 번째의 산업계 및 지역수요와 관련된 것은 a) 공공직업훈

련, 구직자지원훈련의 실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고, b) 공장의 생산라인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조업(ものづくり) 관련 산업에서 IT 활용에 관련된 재직자훈련

과정의 충실 및 강화이며, c) 직업훈련 수강 방법의 선택지를 확대하

기 위한 이러닝(e-Learning)의 활용, d) 공공직업훈련과 구직자지원훈

련에서 정확한 커리어컨설팅 실시, e)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있어 직업



44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훈련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민관 직업훈련서비스의 질적 향

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세 번째의 직업능력평가제도와 관련해서

는 수험자 확대를 위한 환경정비나 효과적인 시험방법을 통해 대인서

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기능검정의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또한 노동시장 인프라로서 기

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다. 또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

발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내 공통의 능력검정과 관련성을 가진 사내

검정의 보급 및 확충,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

으로 업계 단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업계 내 공통의 직업능력평가기

준을 정비할 필요성 등이다.

따라서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의 방향

성과 향후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과의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Ⅲ-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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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향후 중점시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강화 

① IT인재의 육성 강화: 전문가실천교육훈련 지원제도 등에 의한 

IT분야 강좌 확충 등

②노동자의 주체적 커리어형성의 추진: 커리어컨설턴트의 국가자

격화, 셀프커리어도크 도입 추진 등 

③기업･업계에서의 인재육성 강화: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위한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의 활용 등 

전원참가사회의 

실현 가속

①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 시책: 육아 등과 양립하기 

쉬운 단시간훈련과정의 설정, 수강 시의 탁아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②청년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정책: 커리어컨설팅 기회의 확보, 지
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에서 청년 무업자 등의 지원 강화 등

③중･고령 커리어 형성과 커리어 전환에 대한 지원책: 의식전환, 
재취업을 위한 준비지원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직업코스 개발 등 

④장애자의 장애특성과 수요에 대응한 직업훈련기회 제공 

⑤비정규직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커리어업지원금의 이용 절차 

간소화, 구직자지원훈련의 활용 등

산업계 수요와 

창의연구를 

살린 인재육성 

추진 

①지역 컨소시엄(공동사업체)에 의한 직업훈련코스 개발 및 검증 

추진

②기업과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인력의 

최적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전개

①중･장기 인력수요를 근거한 인재육성전략 입안 

②산업계와 지역수요에 근거한 공공직업훈련 등의 실시: 종합적인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직업훈련에서 이러닝(e-Learning) 도입 검토 등

③대인서비스 분야를 중점으로 한 기능검정의 정비, 인정사내검

정의 보급 촉진 등에 의한 직업능력평가제도 구축 

④잡카드의 이용 촉진 

⑤기업의 인재육성 투자 촉진 

⑥도도부현 노동국의 기능강화

주) 본 표는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본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표 Ⅲ-4>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방향성과 향후 중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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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현상 15)

이 절에서는 현재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3개 주요 정책영역인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공공직업훈련제도 및 직업능력평가에 대한 실

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직업능력개발비의 지원

(1) 사업주 지원

일본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는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이다.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은 노동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것과 노동자 자신에 대한 것으로 대별

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커리어형

성촉진지원금과 커리어업지원금이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직업

능력개발에 관한 각종 사내제도의 정비에 대해 지원하는 커리어형성

촉진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 일반형훈련코스, ◯2 고용형훈련코스, ◯3

중점훈련코스, ◯4 제도도입코스(기업 내 인재육성추진지원금)로 구분

되어 있다. 중점훈련코스는 노동자의 필요성이 높은 또는 생산성 향

상 효과가 높은 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이며, 채용 후 5년 이

내 35세 미만의 청년노동자에 대한 청년인재육성훈련과 성장분야, 해

15) 현재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해서는 厚生労働省職業能力開発局(2016), 職
業能力開発関係資料集,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의 내부자료 및 후생노동성 홈
페이지 등을 참조로 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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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훈련인 성장분야 등 글로

벌 인재육성훈련 등이 대상이 된다. 

전술한 지원제도 중 ◯1 ~◯3 은 직업훈련의 실시에 대한 것으로, 직

업훈련에 쓰인 경비 및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노동자의 임금을 지원

하고 있다. ◯4 의 제도 도입 관련 지원제도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에 소

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훈련과 직업능력평가제도, 셀프 

커리어 도크제도, 교육훈련휴가제도 등 6개의 제도 도입이 지원대상

이 되고 있다. 

유기계약노동자,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와 같은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 내에서의 커리어업과 관련된 커리어업지원금에는 ◯1

정규직화코스, ◯2 인재육성코스, ◯3 처우개선코스의 세 종류가 있다. 

◯1 의 정규직화코스는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직접 고용하

거나 정규직노동자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2 의 인

재육성코스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에

게 직업훈련에 소요된 비용과 훈련기간 중의 노동자의 임금을 지원하

는 것이다. ◯3 의 처우개선코스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2% 이상 

인상시키거나 또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인사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사업주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는 중소건설사업주나 중소건설

사업주단체 등이 건설노동자의 기능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건설노동자확보육성지원금,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시설 정비 및 운영과 관련한 장애자직업능력개발지원금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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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자 지원

한편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의 중핵을 담당하는 것은 교육훈련급부제도이다. 교육훈련급

부제도는 후생노동성장관이 지정하는 강좌(지정강좌)를 수강한 노동

자에 대해 수강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부터는 중･장기적 커리어형성에 적합한 전문적 혹은 실천적 

교육훈련(강좌)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제도가 확충되었다(전문실천

교육훈련급부제도의 창설).

2014년에 제도 개정 후, 기존의 교육훈련급부제도는 일반교육훈련급

부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반교육훈련급부제도는 직업훈련을 시작

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시설에 지

불한 교육훈련경비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단, 교육훈련경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간 1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엔을 상

한선으로 지원하고, 4,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전문실천교육훈련급부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10년 이상 등

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액은 교육훈련시설에 지불한 교

육훈련경비의 40%이나, 연간 32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2만 엔

을 한도로 최대 3년분까지 지원한다. 즉, 1인 1회당 지원 상한액은 96

만 엔이 된다. 또한 일반교육훈련급부제도와 같이 교육훈련경비의 

40%가 4,000엔 미만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강좌는 간

호사 등 업무독점자격 또는 명칭독점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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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정, 전수학교의 직업실천전문과정, MBA 등 전문직 학위과정

(전문직 대학원), 육아여성의 리커런트 과정(Recurrent course) 등의 

직업실천력육성 프로그램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 등이다.

이상과 같은 일반교육훈련급부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지정강좌는 

2015년 10월 1일 시점에서 9,865강좌이며, 그중 대형 자동차나 포크

리프트의 운전기능강습과 같은 운송 및 기계운전 관련 강좌가 절반 

이상(4,990강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실천교육훈련급부제도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되는 지정강좌는 2015년 7월 31일 시점에서 

1,839강좌이다. 

2. 공공직업훈련제도

(1) 이직자･전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제도

◯1 이직자훈련

공공직업훈련제도는 국가나 도도부현이 관리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자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은 ◯1 이

직자 및 전직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2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

으로 하는 것, ◯3 고등학교졸업자 등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등 세 가지로 대별된다. 이 중 가장 직업

훈련생이 많은 경우가 ◯1 의 이직자･전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며, 헬로워크(직업안정소)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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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청년무업자 및 주부 등 취업경험이 없거나 혹은 적은 사람들

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구직자지원제도라는 2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직자훈련은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가 전국 

각지에 설치한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폴리텍센터)에서 실시되거나, 주

로 도도부현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교에서 실시하는 시설 내 훈련, 

그리고 고령･장애･구직자지원기구나 도도부현 등이 업무위탁을 하여 

민간기업 및 법인 등에 의해 실시되는 위탁훈련이 있다.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법인 등은 위탁처인 고령･장애･구직자지원기구나 도

도부현 등이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위탁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표 Ⅲ-5>는 2014년 4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시설 내 훈련, 위

탁훈련의 훈련분야별 수강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제조업계, 건설

업계는 수강자의 92~99%가 시설 내 훈련의 수강자인 것에 비해, 사

무계열, 정보계열, 개호(간병)계열과 같은 분야는 위탁훈련 수강자가 

9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훈련분야에 따라 시설내훈련과 위탁훈

련의 수강자 수가 대조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직자훈련은 전체 

훈련생의 약 70%가 위탁훈련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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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자지원제도 

이직자훈련과 더불어 이직자･전직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인 구직자지원제도는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기실업자, 신

규학교졸업 미취업자, 니트(NEET) 상태의 청년, 모자가정의 어머니 

등 특정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급여,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항구적인 제도로서 2011년 10월에 창설되었다.

구직자지원제도의 경우, 직업훈련(구직자지원훈련)은 보다 많은 직

종에 공통적인 기초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코스(사회인으로서의 

마음가짐,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문서작성 방법, 워드프

로세서 소프트 또는 표계산 소프트 활용 기능 등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와 특정 직무에 필요한 실천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실천코스로 구분된다. 

훈련기간은 3~6개월이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특정구직자는 수입과 

자산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업훈련기간 중 월 10만 엔의 

직업훈련 수강지원금과 거주지에서 훈련시설까지의 통근수당이 지급

된다. 

구직자지원제도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의 주체는 기업, 개인 사

업주, 전수각종학교, 직업훈련법인, 사회복지법인, NPO 등 민간기업

과 법인이다.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과 법인은 직업훈련의 내용과 

실적 등에 관련된 다양한 기준(인정기준)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들 훈

련시설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여부 심사는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

구직자고용지원기구에서 수행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하는 훈련시설인 기업과 법인에는 훈련생마

다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훈련장려금은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내

용과 취업실적에 따라 상이하다. 기초과정의 훈련실시기관은 취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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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관계없이 수료자 1인당 월 6만 엔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한

편 실천코스의 훈련장려금은 훈련수료자의 취업실적이 반영되어 지원

금액은 훈련수료자 중 고용이 안정된 자(즉 고용보험피보험자)가 55%

이상이면 수료자 1인당 월 7만 엔, 40% 이상 ~ 55%미만은 월 6만 엔, 

40% 미만은 월 5만 엔을 지급한다.    

2014년 4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구직자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직

업훈련을 받은 구직자는 55,002명, 그중 기초코스의 훈련생 수는 

16,458명(훈련 후 취업률 53.0%), 실천코스의 훈련생 수는 38,544명

(취업률 57.6%)이다.   

(2) 재직자, 학생 대상의 훈련제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은 재직자훈련이라

고 일컫는다. 재직자훈련은 도도부현이 기계, 기계조작 등의 기초적인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 등을 통해 지역인재수요를 고려한 기초

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국가는 도도부현이나 민간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고도의 제조업(ものづくり) 분야에 대해 

기능 및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직업훈련의 역

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훈련기간은 국가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2~5일간이다. 또한 국가가 실시해야 하는 재직자훈련은 고령･장애･구

직자고용지원기구가 실시하고 있다. 2014년 4월 ~ 2015년 3월 말까지

의 직업훈련실적은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약 51,137명, 고

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가 실시하는 훈련이 약 51,7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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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등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직업훈련을 일본에서는 학졸자훈련(학교졸업자 직업훈련)이

라고 부른다. 학졸자훈련에는 첫째,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능

력개발교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지

식을 가진 노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며, 훈련기간은 1~2년의 보통과정이

다. 둘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대

학교와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

과 기능을 겸비한 실천기능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훈련기간

이 2년인 전문과정이다. 셋째, 전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과정

과 똑같이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대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생산기술 및 생산관리 부문의 리

더가 되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과정 등의 3개 과정이 있다.

보통과정에는 OA사무과, 기계가공과, 자동차정비과, 목조건축과와 

같은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전문과정에는 생산기술과, 전자정보

기술과, 전기에너지제어과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응용과정에는 생산

기계시스템기술과, 건축시공시스템기술과 등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2014년 4월 ~ 2015년 3월 말까지의 학졸자훈련의 훈련생 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 관할하는 직업능력개발교의 훈련생이 18,378명,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가 운영하는 직업능력대학교, 직업능력

개발단기대학교 등의 훈련생이 12,6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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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끝으로 본 장에서 분석･검토한 일본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제도상의 

구조와 변천, 현재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동향 및 직업훈련의 실태에 대

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촉

진법은 1985년 직업훈련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제정 시에

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중요시한다는 정책적 의

지가 명확했고, 2000년대 초반의 법개정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

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법의 목적을 보다 더 명확히 했다. 최근 

2015년 개정법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지원해 

나갈 목적으로 커리어컨설팅을 담당하는 커리어컨설턴트의 국가자격

화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이력과 면허자격, 교육훈련경력, 직무경험, 

교육훈련성과 평가, 직장에서의 업무 활동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축

적한 잡카드(Job Card)의 보급이 촉진되었다.

둘째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있어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중기적인 

중점 목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직

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1971년 이후 5년마

다 수립･공표되고 있으며, 1986년에 수립･공표된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직업훈련체제의 정비에서 기업이나 노동자와 같은 직업능

력개발 주체의 직업능력개발지원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셋째는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

획에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인재양성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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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도한 정책목표들이 많았다. 산업구조의 전환이 재인식되어 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사회적 과제로서 부상해 온 것은 기업 내외의 직

업능력개발 기회가 적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이며, 기본계획에 있어 중점 정책의 목표에도 이들 과제에 대응하

는 내용이 수시로 추가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커리어형성지원과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시도와 제도를 노동시장의 인프라로서 결정하

고, 이러한 인프라를 충실하게 강화한다는 방향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넷째는 2016년 4월에 수립･공표된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 배경에는 향

후 예상되는 급속한 인구감소, IT 등의 기술진보, 글로벌화의 진전과 

같은 경제사회의 변화 중 일본 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개인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제고하는 것에 의

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으로서, ◯1 생산성 향상

을 위한 인재육성 강화, ◯2 전원참가사회의 실현 가속을 위한 직업능

력의 수준 향상 추진, ◯3 산업계의 수요와 지역 창의연구를 살린 인재

육성 추진, ◯4 인력의 최적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전개 등의 네 가지 정책방향이 제기되었다.   

다섯째는 일본의 세 가지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주요 정책영역의 현

상을 보면, 제1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비용지원 영역에서는 사업주

에 대한 지원이 종래와 같이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과 커리어업지원

금을 중심으로 촉진되고, 한편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지원에서는 교육훈

련급부제도의 확충 등 개인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및 커리어형성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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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체제의 정비이다. 

제2의 공공직업훈련영역에서는 이직자･전직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종래와 변함이 

없으나, 최근 새로운 직업훈련제도로서 취업경험이 없거나 취업기회

가 적었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자지원제도가 창설되었다. 또

한 이직자･전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있어서 민

간기업과 법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실시되어 이들 기업과 법인이 실시

하는 위탁훈련이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에서도 직업훈련의 기능이나 역

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의 직업능력평가 영역에서는 1950년대 창설되어 제도 정비가 진

행되어 온 기능검정제도의 충실･강화가 요구되어, 지금까지 직업능력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했던 대인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

운 공적 직업능력평가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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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동향

본 장에서 기술할 내용은 첫째,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현황이고, 

둘째, 일본 직업능력개발의 최근 동향으로 구직자지원제도와 각종 지

원금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1절  직업훈련체계와 현황

일본의 직업훈련체계는 공공직업훈련과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된

다. 이하에서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62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1. 공공직업훈련

직업
훈련

훈련
과정

훈련 개요 훈련기간 훈련시설

보

통

직

업

훈

련

보통과정
중고졸자로 다능공과정

의 장기과정

･고졸자 1년 1,400h 
이상

･중졸자 2년 2,800h 
이상

직업능력개발교

단기과정

재직근로자, 이･전직근

로자의 고도기능을 제

외한 단기과정

･6개월 이하 12h 이상

(단, 관리감독자과정

은 10h 이상)

직업능력개발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고
도
직
업
훈
련

전문과정
고졸자로 고도기능을 
위한 장기과정

･고졸자 2년 2,800h 
이상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응용과정
전문과정 수료자로 고
도･전문적인 기능습득
을 위한 장기과정

･전문과정 수료자 
2년 2,800h 이상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종
합
과
정

특정
전문
과정

고졸자로 고도기능습득
을 위한 기초기능습득
을 위한 장기과정

･고졸자 2년 2,800h 
이상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특정
응용
과정

특정전문과정수료자로 
고동･전문적 기능습득
을 위한 장기과정

･특정전문과정수료자 
2년 2,800h 이상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전문
단기과정

재직근로자로 고도기능
습득을 위한 단기과정

･6개월 이하 12h 이상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응용
단기과정

재직근로자로 고도･전
문적･응용적 기능 습득
을 위한 단기과정

･1년 이하 60h 이상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자료: 이의규(2002), 전게서, p.82 및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

<표 Ⅳ-1> 일본의 공공직업훈련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은 보통직업훈련(보통과정, 단기과정)과 고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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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전문과정, 전문단기과정, 응용과정, 응용단기과정), 그리고 지

도원훈련(장기과정, 전문과정, 연구과정, 응용연구과정, 연수과정)으로 

대별된다. 또한 훈련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직업훈련(인정직업

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6)

보통직업훈련은 장기간 훈련과정인 보통과정과 단기간 훈련과정인 

단기과정으로 구분된다. 보통과정은 신규학졸자 등을 대상으로 다능

공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기능과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보통과정 수료자는 기능조사에 합격하면 기능사보로 칭하

고, 2급 기능검정시험의 학과시험을 면제해 준다. 또한 단기과정은 이

직자･전직자를 대상(고용보험 수급자격자, 중･고령실업자 등)으로 직

업전환이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훈련기간은 원칙적으

로 6개월 이하이다. 

고도직업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고도의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

한 훈련으로 장기훈련과정인 전문과정과 응용과정이 있고, 단기간의 

훈련과정인 전문단기과정과 응용단기과정으로 구분된다. 고도직업훈

련의 훈련대상을 살펴보면 전문과정은 신규 고등학교졸업자, 응용과

정은 전문과정수료자, 전문단기과정과 응용단기과정은 재직 중인 기

능노동자이다. 

공공직업훈련은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縣)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가 단계적이고 체

계적으로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

직업능력개발시설(직업훈련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

대학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등)에서 실시하는 

16) 이의규(2002), 전게서, p.81, 직업능력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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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훈련으로 무상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러한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의 특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의 비중이 매우 높고, 평생현역사회의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의 평생현

역사회를 목표로 하여 노동자의 자기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인정직업훈련

가. 인정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이란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서 사업주 등

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훈련이 후생노동성령에서 인정하는 직

업훈련기준에 적합하다고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직업훈련17)이다.

즉, 인정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4조에서 국민경제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과

정, 훈련기간 및 시설 등이 후생노동성령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훈련이다. 인정대상이 되는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 보통직업훈련 보통과정과 단기과정, 고도직업훈련의 전문과

정, 응용과정 및 전문단기과정과 응용단기과정이다.

이러한 인정직업훈련에는 개별사업주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직업훈

련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법인 등이 실

시하는 직업훈련이 있다.

나. 인정직업훈련기관

17) 이의규(2002), 전게서, p.99 및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3조, 제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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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직업훈련기관은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공익법

인인 직업훈련법인,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직업능력개발협회,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 법인 노동조합, 

기타 비영리 법인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법인 등18)이다. 

다. 국가․도도부현의 지원

정부는 인정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

소기업 사업주, 사업주단체에 운영비 및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훈련지원사업비보조금에 의한 지원이다. 인정직업훈련

을 실시하는 도도부현, 시정촌(市町村), 중소기업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직업훈련법인 등에 

직업훈련기관 운영비를 국가가 1/3, 도도부현이 1/3을 상한으로 지원

한다. 또한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직업훈련 공동시설의 설

치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1/3, 도도부현이 1/3을 지원한다

(<표 Ⅳ-2> 참조).

둘째, 광역단체인정훈련지원금에 의한 지원이다.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단체(구성원이 2개 이상의 도도부현) 또

는 연합체의 직업훈련기관 운영비를 지원한다. 즉, 전국단체는 국

가가 운영비의 2/3를 지원하고, 광역단체는 1/2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Ⅳ-2> 참조).

셋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능력개발교, 직

18) 이의규(2002), 전게서, pp.99~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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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넷째, 기능연계제도이다. 즉, 도도부현교육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인

정교육훈련시설의 훈련생은 훈련 교과목의 일부를 고등학교 교과목으

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인정훈련기관은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훈련교사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섯째, 법인인 인정직업훈련시설은 인정직업훈련지원사업비보조금

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세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

인세, 소득세, 지방세 및 등록면허세법상의 각종 조세감면 등의 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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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자 및 

부담 비율(상한)

인정훈련 
지원사업
비 보조금 
(운영비)

중소기업사업주나 중소기업주 
단체 혹은 직업능력개발촉진
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직업훈
련법인 등

좌측의 대상자가 단
독 또는 공동으로 하
는 인정직업훈련의 
운영을 요하는 경비 

국가 1/3
도도부현 1/3

인정훈련 
지원사업
비 보조금 
(시설, 
설비비)

도도부현, 시,정,촌(市,町,村), 
중소기업 사업주나 중소기업
주 단체, 혹은 직업능력개발촉
진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직업
훈련법인 등 

좌측의 대상자가 시
행하는 인정직업훈련
을 위한 직업훈련공
동설비의 설치 및 직
업훈련공동설비의 설
치 또는 정비를 요하
는 경비

-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경우. 국가 1/3

- 시･정･촌, 직업훈련
법인 등이 설치하는 
경우. 국가 1/3, 도도
부 1/3

광역단체
인정훈련
지원금
(운영비)

중소기업사업주단체(구성원이 
2인 이상 도도부현에 걸쳐있
는 것) 또는 그 연합단체

중소기업사업주단체 
혹은 연합단체가 공
동으로 시행하는 인
정직업훈련의 운영에 
관한 경비

- 전국 단체(2만 명 이
상의 훈련). 국가 2/3

- 광역단체(전국단체 
이외). 국가 1/2

주: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단체를 말함.
자료: 이의규(2002), 전게서, p.100 및 厚生労働省職業能力開発局(2016), 職業能力開

発事業の概要, p.19를 참조하여 작성.

<표 Ⅳ-2> 인정직업훈련의 지원 현황

라. 인정직업훈련 수료생의 특전

인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인정직업훈련 수료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주어진다. 첫째, 인정직업훈련의 보통직업훈련의 

보통과정 및 단기과정 수료자와 고도직업훈련의 전문과정, 응용과정, 

전문단기과정 및 응용단기과정 수료자가 기능조사(技能照査)에 합격

하면 ‘기능사보’의 자격이 주어져, 국가검정의 기능검정시험 2급과 3

급의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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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정직업훈련의 수료자에게 직업훈련지도원(우리나라의 훈련

교사) 시험의 일부 면제나 훈련직종에 따라 자격취득 시 실무경험연

수를 단축시켜 주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19) 

제2절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동향

일본 직업능력개발의 최근동향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실업

자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기취업 및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즉, 첫

째는 직업훈련 수강보다 조기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구직자 훈련방식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

고령층, 여성, 장애자 등에 대한 인재육성, 커리어 형성, 고용추진 등 

다양하게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1. 구직자지원제도

최근 파트타임노동자, 파견노동자, 계약사원 등 비정규직노동자가 

고용자에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실업자 중에서 장기실업

자(실업기간 1년 이상)의 비중도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에 변화가 지속

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헌법 제27조의 노동권에 대해 국가는 강제보험 

19) 이의규(2002), 전게서, pp.100~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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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고용보험제도에 의해 실업 중인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

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5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제도도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강제보험의 보험제도인 이상, 적용범위와 수급기간

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꼭 생활보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상황

에 처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것이 2008년 가을 

리먼 쇼크(Lehman shock) 후의 이른바 ‘파견 자르기’의 대표가 된 비

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에 의해 문제가 표면적으

로 대두되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긴급대응으로 무료 직업

훈련과 훈련기간 중의 생활지원을 세트로 하는 ‘긴급인재육성지원사

업’을 시한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은 리먼쇼크 후의 경기후퇴에 의한 문제로 표면화되었

지만, 30% 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인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는 임

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강제

보험으로 실업상태에 처했을 때 수당을 보상하는 제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에 더해 지급종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여러 외국에서도 선례가 있다. 따라서 긴급인재육성지원사업의 실적

을 고려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지원 틀을 제정하고, 2011년 통상 국

회에서 ｢직업훈련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직지원에 관한 법

률｣이 성립하여 구직자지원제도, 즉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

자의 조기취업 실현에 맞추어 구직자지원훈련의 제공(무료 원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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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간 중 또는 훈련종료 후 헬로워크(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

의 적극적인 취직지원, 수입･자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훈련

기간 중의 지원금 지급 등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영구 제도로 창설하기

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고용정세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구직자지원훈련의 

훈련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훈련수강보다 조기취직을 우선

하는 특정구직자의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심의회 직업능

력개발분과회에서 앞으로 구직자지원훈련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그 결과 조기취직에 연결되는 훈련 커리큘럼의 설정, 육아 중

인 여성을 배려한 훈련과정의 설정, 건설분야에서 구직자지원훈련의 

장려, 훈련 실시기관 결격요건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이후의 방향성

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성령 개정을 통해 2016년 10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제도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지원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추

진지원금, 회사 내 보육시설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가정양립지원, 인재개발지원, 직업경험, 기능, 지식의 부족 등 안정

적인 취직이 어려운 구직자 및 장애자를 위한 시범(trial)고용지원, 커

리어업(career up)지원, 생애현역창업지원, 커리어컨설팅의 보급촉진지

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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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추진지원금제도

기업에서 고령자의 정년연장, 연속고용의 촉진을 위해 65세 이상의 

정년 연장과 66세 이상의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 

고령자의 고용환경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주, 50세 이상이며 정년연령 

미만인 유기계약노동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고용 전환을 시행하는 사

업주에게 지급한다.

첫째는 65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촉진지원제도이다. 65세 이상의 

정년연장, 정년기한 폐지, 희망자 전원을 6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의 몇 가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둘째는 고령자고용환경정비지원제도이다. 고령자용 기계설비 도입

과 고용관리제도의 구축 등 고령자의 고용환경 정비조치를 취하는 사

업주에게 해당 고용환경 정비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셋째는 고령자 무기계약직 고용전환제도이다. 50세 이상으로 정년

연령 미만인 유기계약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전환시키는 사

업주에게 그 인원에 따라 그 일정액을 지원한다.

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제도의 종류로는 첫째, 기업 내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기업 내 보육시설지원제도)이고, 둘째, 여성활동촉진법에 의한 

행동계획을 세우고 기업 내 계획의 수치 목표와 그 대응목표를 달성



72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한 경우에 지원(여성활동가속화지원제도)하는 제도이다. 2017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성의 관리직 비율을 15% 이상 늘릴 경우에 

수치목표 달성 시 지원금을 증액하고 있다. 셋째, 기타 육아휴직 시, 

직장복귀 시, 대체인력 확보 시 등의 육아휴직지원제도 및 출생 시 양

립지원제도, 개호 이직방지지원제도 등이 있다.

다. 인재개발지원금제도

노동자의 직업생활설계의 전 기간을 통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

의 주체적인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 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또는 기업 

내의 인재육성에 관한 제도 도입의 실시 등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경비와 훈련기간에 지불한 임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직업훈련과 관련한 지원제도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훈

련, 훈련효과가 높은 청년층 훈련, 기능 전승 관련 훈련 및 글로벌 인

재육성 관련 훈련 등에 훈련경비의 30~60%를 지원한다. 또한 제도 

도입에 관련한 지원제도는 셀프 커리어도크제도, 교육훈련휴가제도, 

기능검정합격장려금제도의 도입 실시, 사내검정제도 및 업계검정제도

를 도입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재개발지원금을 47.5 ~ 60만 엔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라. 시범(trial)고용장려금제도

시범고용장려금제도는 일반 시범고용코스, 장애자 시범고용코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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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일반시범고용코스는 직업경험, 기능･지식의 부족 등 안정적인 취직

이 어려운 구직자를 상용고용을 목적으로 공공직업안정소 등의 소개

로 일정기간 시범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상자 1인당 월 4만 엔(한부모

가정 부모인 경우, 청년고용촉진법에 의거 사업주가 35세 미만을 대

상자로 하는 경우는 5만 엔)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자시범고용코스는 일반 장애자고용코스와 장애자 단시간고용

코스로 구분된다. 일반고용코스는 시범고용에서 상용고용을 목표로 

사업주에게 월 4만 엔(정신장애자를 처음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

만 엔)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장애자단시간시범고용코스는 장애자에 고용 시, 주당 소정노

동시간을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으로 하고, 3개월 이상 12개월 이

내의 일정 기간을 두고 상용고용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여 시범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정신장애자 1인당 월 2만 엔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 커리어업(career up)지원제도

커리어업지원제도는 유기계약노동자, 단기 노동자, 파견노동자인 이

른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기업 내에서의 커리어(경력과 직업능력) 

향상 등과 관련한 조치, 즉 유기계약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직업훈련 

실시, 임금구조 개선(임금, 수당 등), 법정 외 건강진단제도의 도입, 기

타 사회보험 적용 등을 위한 노동시간 연장 등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일반직업훈련(Off-JT), 잡카드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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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실습형훈련(Off-JT + OJT), 중･장기적인 커리어형성훈련(Off-JT) 

및 육아휴직 중 훈련(Off-JT)이 있다.

또한 인력양성의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는 직업능력개발

의 기회가 적어 숙련형성과 직업능력개발의 기회가 적고, 직업능력개

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노동자 등 젊은 청

년층 노동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커리어업

지원제도는 업계단체와 중소기업에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

책을 주지시키고, 인재육성의 계획부터 실시까지의 어드바이스 등 종

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커리어컨설턴트의 파견 등 비정규직노동자

와 중소기업의 젊은 청년층 노동자가 커리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체 정비 등을 통해서 노동자의 주체적인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기업

을 창출 및 촉진함으로써 기업 내 인력양성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7년도부터 기업에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대응을 촉

구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기 위한 생산성 요건을 도입하고 있다.

유기계약노동자의 일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형태는 유기계약자20) 

유기실습형 훈련과정과 일반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된다. 유기실습형 

훈련과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Off-JT와 OJT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고용형 직업훈련으로, 직업

20) 유기계약노동자는 ①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보통노동자{일주일간 소정노동시간
이 동일한 사업소에서 고용된 보통노동자의 일주일간 소정노동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노동자파견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파견노동자) 중 기
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있어 보통의 노동자와 동등
한 대우를 받는 것을 포함}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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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형성 프로그램 업무 실시 요령에 의거하여 훈련기준에 적합한 직

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표 Ⅳ-3> 참조).

코스명･내용 지원금

인

재

육

성

코

스

･일반직업훈련 
(OFF-JT)

･유기계약자 
 실습형 훈련
(잡카드를 활용한 
OFF-JT+OJT)

- OFF-JT
  ･경비 지원: 실비 지원

  ･훈련시간에 따른 1인당 지원 한도

 

훈련시간 상한액
상한액

(유기계약자 실습형훈련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00시간 미만 10(7)만 엔 15(10)만 엔

10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20(15)만 엔 30(20)만 엔

200시간 이상 30(20)만 엔 50(30)만 엔
 

  
 (전문실천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의 상한액)

 

훈련시간 상한액

100시간 미만  15 (10)만 엔

10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30 (20)만 엔

200시간 이상  50 (30)만 엔
  

  ･임금 지원: 1인 1시간당 760(475)엔, <960(600)엔>
  ･OJT 실시 지원: 1인 1시간당 760(665)엔, <960(840)엔>

주:  < > 안은 생산성의 향상이 인정되는 경우, (  ) 안은 대기업의 지원금액임. 사업소당 

연간 지원 상한액은 1,000만 엔이고, 지원대상 훈련시간은 20시간 이상(단, 육아휴직 

중인 자는 10시간 이상)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내부자료(職業能力開発行政ガイドブック).

<표 Ⅳ-3> 커리어업지원제도



76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일반 직업훈련과정은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한 Off-JT에 의한 직업훈련이다. 훈련시간(100시간 미만, 

100~200시간, 200시간 이상)에 따라 1인당 10~30만 엔을 지원한다. 

단, 전문실천교육훈련의 경우는 15~50만 엔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원한다.

유기실습형 훈련과정은 일반 직업훈련과정과 동일하게 훈련시간

(100시간 미만, 100~200시간, 200시간 이상)에 따라 1인당 10~30만엔

을 지원한다. 단, 유기실습형 훈련과정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15~50만엔을 지원한다.

유기실습형 훈련과정의 훈련기준은 <표 Ⅳ-4> 커리어업훈련의 훈련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대상은 유기계약노동자, 즉 잡 카드 작

성 어드바이저에게 커리어컨설팅을 받고, 직업소개 시까지 직업능력

개발기회가 없었던 자이다. 또한 훈련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이지

만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1년이고, 훈련시간은 6개월을 기

준으로 425시간 이상이며, 실습비율은 10~90%인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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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③
①
과
 ②

이
외
의
 사

업
내

훈
련
에
 있

어
서
 전

수
학
교
 전

문
과
정
교
원

, 
직
업
훈
련
지
도
원

면
허
취
득
자
 또

는
 이

들
과
 상

등
 이

상
의
 능

력
을
 가

진
 사

람
에
 

의
해
 실

시
되
는
 직

업
훈
련

능
력
평
가

･
범
용
성
 있

는
 평

가
기
준
에
 의

거
하
여
 잡

카
드
 양

식
 3

-3
-1

-1
〔
직
업
능
력
증
명

(훈
련
성
과
･실

무
성
과

) 
시
트

(기
업
실
습
･O

JT
용

)〕
를
 사

용
하
고
 실

시

주
: 
사
업

외
훈
련
은
 사

업
주
 이

외
의
 사

람
이
 기

획
하
고
 실

시
하
는
 훈

련
이
고

, 
사
업

내
훈
련
은
 사

업
주
가
 기

획
하
고
 실

시
하
는
 훈

련
을
 말

함
.

자
료

: 
일
본
 후

생
노
동
성
 직

업
능
력
개
발
국
 내

부
자
료

(職
業
能
力
開

発
行
政
ガ
イ
ド
ブ
ッ
ク

).

<표
 Ⅳ

-
4
> 
커
리
어
업
훈
련
의
 훈

련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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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형

훈
련

유
기
계
약
직

실
습
형

훈
련

중
･고

령
자
 고

용
형

훈
련

인
정
실
습
병
행

직
업
훈
련

특
정
분
야
인
정
실
습

직
업
훈
련

목
적

비
정
규
직

노
동
자
의
 정

규
직
으
로
의

 
이
행

중
･고

령
층
의
 조

기
재
취
업

기
업
현
장
의
 핵

심
인
재
육
성

대
상
자

유
기
계
약
직
 실

습
형
훈
련
 수

료
자
로

 

직
업
능
력
 향

상
을
 필

요
로
 하

는
 

비
정
규
직

노
동
자

(5
년
 이

내
 

훈
련
수
료
자
로
 훈

련
분
야
에
서
 3

년
 

이
상
 계

속
해
서
 정

규
직
 고

용
이

 

되
지
 않

은
 자

)

(1
) 
또
는
 (

2)
에
 해

당
하
는

 
45

세
 이

상
의
 노

동
자
이
고

, 
고
용
보
험
의
 피

보
험
자

 (
1)

 신
규
고
용
노
동
자

(훈
련
개
시
일

 
2주

 이
내
에
 고

용
된
 자

)

 (
2)

 고
용
형
훈
련
 실

시
계
획
의

 
확
인
 신

청
 전

에
 고

용
한

 
단
시
간
 노

동
자
로
 신

규
 

일
반
노
동
자
로
 전

환
된

 
자

(훈
련
개
시
일
 2

주
 

이
내
에
 일

반
노
동
자
로

 
전
환
된
 자

)

(1
)~

(3
)에

 해
당
하
는
 1

5세
 

이
상
 4

5세
 미

만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
1)

 신
규
고
용
노
동
자

(훈
련
개
시
일

 
2주

 이
내
에
 고

용
된
 자

)

 (
2)

실
습
병
행
 

직
업
훈
련
실
시

계
획
의
 인

정
 전

에
 고

용
된

 
단
시
간
 노

동
자
로
 신

규
고

용
노
동
자
로
 

전
환
된
 

자
(훈

련
개
시
일
 

2주
 
이
내
에

 
일
반
노
동
자
로
 전

환
된
 자

)

 (
3)

기
존
의
 피

고
용
자

(대
학
교

, 
대
학
원
과
 
제
휴
해
서
 
실
시
된

 
인
정
실
습
병
행
직
업
훈
련
에

 
한
함

)

(1
) 

~ 
(3

) 
중
 하

나
에
 해

당
하
는

 
15

세
 이

상
 4

5세
 미

만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
1)

신
규
고
용
노
동
자

(훈
련
개
시
일

 
2주

 이
내
에
 고

용
된
 자

)

 (
2)

실
습
병
행
 

직
업
훈
련
실
시

계
획
의
 
인
정
 
전
에
 
이
미

 
고
용
된
 
단
시
간
 
노
동
자
로

 
신
규
고
용
노
동
자
로
 전

환
된

 
자

(훈
련
개
시
일
 2
주
 이

내
에

 
일
반
노
동
자
로
 전

환
된
 자

)

 (
3)

 기
존
의
 피

고
용
자

훈
련
기
간

3개
월
 이

상
 6

개
월
 이

하
6개

월
 이

상
 2

년
 이

하
O

JT
 비

율
총
 훈

련
시
간
에
서
 차

지
하
는
 O

JT
 비

율
이
 1

0%
 이

상
 9

0%
 이

하
총
 훈

련
시
간
에
서
 차

지
하
는
 O

JT
 비

율
이
 2

0%
 이

상
 8

0%
 이

하
인
정
･확

인
후
생
노
동
성
 확

인
있
음

(후
생
노
동
장
관
 인

정
).

지
원
금

커
리
어
업
지
원
금

인
재
개
발
지
원
지
원
금

자
료

: 
일
본
 후

생
노
동
성
 직

업
능
력
개
발
국
 내

부
자
료

(職
業
能
力
開

発
行
政
ガ
イ
ド
ブ
ッ
ク

).

<표
 Ⅳ

-
5
> 
고
용
형

훈
련
과
 직

업
능
력
개
발
 관

련
 지

원
제
도

78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제4장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동향  79

바. 평생현역 창업지원제도

4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연령에 무관하게 일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

회의 실현을 위해 창업으로 자신의 고용창출과 또 다른 고용창출을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60세 이상인 

자는 창업비용의 2/3를 200만 엔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원하고, 40~59

세인 자는 창업비용의 1/2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 커리어컨설팅의 보급 촉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적절한 직업선택과 주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불가피하고, 커리어컨설팅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 4월에는 커리어컨설팅 전문가인 

커리어컨설턴트를 법률로써 국가자격으로 정하였고, 이후 커리어 컨

설턴트의 질적 유지 향상, 특히 다양한 요구에 따르도록 전문적인 커

리어컨설팅 기법의 개발을 위한 보급 촉진이 한층 더 요구된다.

또한 기업에서는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일본재흥전략에도 포함된 

‘셀프커리어도크(self career dock)’의 도입 촉진에 따른 기업에서의 

커리어컨설팅 실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80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3. 직업능력개발의 재원21)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의 재원은 노동보험특별회계(고용계정), 

노동보험특별회계(노재계정), 일반회계 및 석탄･석유에너지 수급구조 

고도화 대책 특별회계(석탄계정)의 네 가지이다.

노동보험특별회계(고용계정)는 고용보험료가 재원으로, 첫째는 직업

능력개발교 보통과정 이직자 등의 직업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교 

설비정비비 등의 지원금, 직업전환훈련비부담금 및 직업전환훈련비지

원금 등으로 사용되고, 둘째는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의 전문과정 

이직자 등의 직업훈련비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교 설비정비비 등의 지

원금으로 사용되며, 셋째는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의 직업능

력개발시설(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

발단기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의 직업훈련에 관한 인건비와 

사업비의 지원금 및 시설비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된다.

일반회계는 첫째로 직업능력개발교의 보통과정과 단기과정의 이직

자 등의 직업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교 설비정비비 등의 지원금, 직

업전환훈련비부담금 및 직업전환훈련비지원금으로 사용되고, 둘째는 

일본장애자운영촉진협회의 중앙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등의 운영비 지

원금과 도도부현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의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운영

위탁비와 직업전환훈련비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석탄계정은 직업능력개발교 단기과정의 탄광이직자 등의 직업훈련

지원금,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보통․고도직업훈련의 지원금으로 사

21)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재원은 이전과 변화가 없으나 본서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
어서 이의규(2002)-외국의 직업훈련제도 분석Ⅰ(일본) p.101~p.102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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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노동보험특별회계(노재계정)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재원으로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의 시설비(건물, 기계)와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시설정비비지원금(기계정비비, 건물정비비)으로 사용되고 있다.22)

22) 이의규(2002), 전게서, pp.101~102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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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공직업훈련 사업 내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교

(縣立)

장애자

직업능력

개발교

(國立)

장애자

직업능력

개발교

(縣立)

단독

공동
지방공공

단체
훈련법인 비법인

보
통
직
업
훈
련

보
통
과
정

시설비
기계비
운영비

△고용: 1/2
△고용: 1/2
●일반:정액
△고용:1/2

노재
노재
○일반
▲일반

노재: 1/2
노재: 1/2
●일반:정액 △고용: 1/3

△고용: 1/3
△고용: 1/3
△고용: 1/3 △고용: 1/3

△고용: 1/3
△고용: 1/3

단
기
과
정

시설비
기계비
운영비

△고용: 1/2
△고용: 1/2
△고용:정액 △고용: 1/3 △고용: 1/3 △고용: 1/3

시설비
기계비
운영비

훈련
수당

△고용: 1/2
△고용: 1/2
●일반:정액
△고용:정액
◇석탄:정액
◎일반: 1/2

수탁생
훈련

교과서
구입비

△고용: 1/2

※근거법 
○: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79년 법률 제64호) 제16조.
●: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79년 법률 제64호) 제95조.
▲: 장애자의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60년 법률 제123호) 제64조의4.
◎: 고용대책법(1966년 법률 제132호) 제15조.
△: 고용보험법(1974년 법률 제116호) 제63조 .
◇: 탄광노동자등의고용안정등에관한임시조치법(1959년 법률 제199호) 제5조.
자료: 이의규(2002), 외국의 직업훈련제도 분석Ⅰ(일본), p. 102.에서 재인용.

<표 Ⅳ-6> 직업훈련 종류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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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이상 본 장에서 언급한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

개발 관련 제도의 변천이나 지원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 직업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58년 이후이다. 

직업훈련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이전과 이후, 민주적 직

업훈련정책 확립기, 개화발전기, 확충기, 조정기, 전환기, 현행 직업능

력개발정책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23) 이 중 직업능력개발정책기는 

노동자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과 실질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주도적인 직업훈련 실시 및 노동

자의 자주적인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폭넓은 고도의 

전문능력, 창조력, 문제해결 능력 중 비정형적인 직업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발굴하고,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자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주

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자세가 중요하게 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비정규

직의 증가, 장기실업자 등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직자지원제도 등을 도입하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조기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

방식과 함께 청년노동자, 중･고령층, 여성, 장애자 등에 대해서도 인재

육성과 커리어형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인정직업훈련은 국가와 도도부현이 훈련기관의 운영 및 훈련비용을 

23) 이의규(2002), 전게서,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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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고용한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질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직업훈련으로서 인정직

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운영비나 시설 설비비에 

대해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며, 직업훈련법인은 공공법인으로 인정

하여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각종 특전이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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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의 직업훈련시설 및 직업능력평가제도

본 장에서는 일본의 공공직업훈련 관련 시설과 최근 직업훈련의 현

황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평가제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1절  일본의 직업훈련 관련 시설

일본의 공공직업훈련 관련 시설로는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직업

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교,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등이 있다.

1. 공공직업훈련 시설

가.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는 1961년 4월에 중앙직업훈련소로 설치되

어, 1965년 2월에 직업훈련대학교, 1993년 4월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로 개칭된 후, 1999년 4월에 동경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와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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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로 개칭되었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

자고용지원기구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교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훈련교사 양성학교인 한국기술교육

대학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에서는 준칙훈련에 있어서 훈련을 담당하는 

자(우리나라의 훈련교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하 직업훈련지도자)

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직업훈련지도자에 대해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

득하도록 함으로써 직업훈련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능력 향상에 도움

이 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하 지도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준칙훈련 실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훈련지도원 양성을 위한 지도자훈련은 장기양성과정, 단기양성

과정, 직업전환과정 및 고도양성과정이 있고, 직업훈련지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는 연수과정의 지도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준칙훈련 실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도직업훈련으로는 종

합과정(특정전문과정과 특정응용과정)의 고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

다.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에서는 단말기술을 도입한 지도

기법과 교재개발,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를 하고 있으며, 해외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직업훈련 간부요원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는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과정 및 전문단기과정의 고도직업훈련과 함께 응용과정 및 응용



제5장 일본의 직업훈련시설 및 직업능력평가제도  89

단기과정의 고도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1997년 5월 직업

능력개발촉진법 등의 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

용지원기구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를 전환하여 1999년도

부터 현재 10개교24)를 설치･운영하고 있다.25)

다.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는 전문과정인 고도직업훈련 또는 전문단기

과정의 고도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1974년 12월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직업훈련법 및 고용촉진사업단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고용촉

진사업단(현재의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이 설

치･운영하는 시설이다. 1978년 5월, 직업훈련법의 개정에 따라 고등직

업훈련교가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로 전환되었지만, 이 전환계획은 

1993년도에 종료되었다.26) 또한 1999년 4월부터 독립행정법인 고령･

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는 순차적

으로 직업능력개발대학교로 전환하였다.

도도부현은 1993년부터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2016년 현재 15개 학교27)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4) 현재 직업능력개발대학교는 近畿･九州･沖縄･北海道･東北･北陸･四国･関東･東海･
中国 職業能力開発大学校로 10개교가 있음. 

25) 이의규(2002), 전게서, p.62. 
26) 이의규(2002), 전게서, p.63.
27) 현재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는 港湾･山形･神奈川･長野(2)･岩手･熊本･大分･山梨･
岐阜･茨城･広島･福島(3) 職業能力開発短期大学校로 15개교가 있음.



90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

라. 직업능력개발교 

직업능력개발교는 각 지역의 직업훈련수요를 파악하고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등 지역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보통

과정의 보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다. 또한 노동자 및 사업

주의 필요에 부응하여 단기과정인 보통직업훈련도 병행 실시하는 종

합적인 공공 직업능력개발 시설로 도도부현이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시

설 제공과 기능 지원을 목적으로 성인직업훈련, 기능검정시험 및 기능

경기대회의 시설 제공 등 인재개발센터를 부설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

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노동자의 훈련수

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훈련수요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하

기 위한 향상훈련 추진자를 두고 있다. 이 직업능력개발교는 현재 도

도부현(都道府縣)에 150개 학교, 시정촌(市町村)에 1개 학교가 있다.

마.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는 이직자･전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단기

간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와 마찬가

지로 1978년 5월 법개정으로 고등직업훈련교에서 전환되어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의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46개의 시

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바.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는 일반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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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 능력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

는 시설로, 국가와 도도부현이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직업훈련은 일반 직업훈련자와 훈련이 가능한 장애인은 

훈련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일반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일반

인과 함께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는 국립이 13개교, 도도부현립이 6개교

로 전국에 19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국립 13개교 중 2개교는 독립행

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이고, 다른 11개교는 도도부현

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2. 일본의 직업훈련 현황

가.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업훈련

일본의 경제사회는 최근 빠른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여성의 취업증

가로 인해 현저히 변화해 왔으며, 노동자의 직업생활을 통한 평생의 

직업능력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과 직업훈련의 내실화

를 꾀하고 있다. 또한 유기계약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직자 

및 전직자 등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직업훈

련도 경제 상황에 부응하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신규 학교졸업자

에 대한 직업훈련은 장래의 다양한 기능 및 지식을 가진 다기능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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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 및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

련으로 보통과정으로 구분한다. 기능･기술의 습득이 부족한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등의 중퇴자 중에서 다시 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

에게는 보통과정활용형 듀얼시스템형 훈련을 실시한다.

이직자 및 전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

능력에 기인하는 미스매치 확대를 해소하고, 원활한 노동이동의 지원, 

고용안정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 대학, NPO 등 민간기관

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이직자․전직자의 취업 촉진에 도움이 되는 다

양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과 직업소개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커리어카운슬링으로 정확하고 빠른 직업훈

련기회를 제공하고, 세심한 취업지원을 위해 일관된 종합적인 지원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실습을 통한 실천력의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직업

훈련 의욕의 환기에서부터 실천적 능력까지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훈

련수료 후에는 실습처 사업주에 의해 실무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조기

에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목표로 하여 전문학교 등 민간교육훈련기관

에서의 강좌와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으로 

위탁훈련활용형 듀얼시스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 공공직업훈련의 최근 동향 및 현황

여기서는 최근 일본의 공공직업훈련 추이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은 이직자훈련(한국의 실업자훈련)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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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어 실시되고 있다(<표 Ⅴ-1> 참조). 즉, 일본의 공공직업훈련

은 2014년에 훈련인원 310,468명 중 실업자훈련이 66.9%인 207,581

명이고, 2017년에는 전체 훈련의 64%인 229,365명으로 증가했다. 또

한 실업자훈련이 공공훈련기관 이외에 민간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최근 2011년에 새롭게 도입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구직자지

원훈련도 일본의 경기활성화와 더불어, 2014년에 55,002명에서 2017

년에 39,654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직업훈련 255,466 253,288 297,049 318,919
이직자훈련 134,201 127,807 146,906 168,133

1. 시설내훈련 39,951 37,829 36,387 35,977
 -기구 29,843 28,838 26,000 25,500
 -도도부현 10,108 8,991 10,387 10,477
2. 위탁훈련 94,250 89,978 110,519 132,156
 -기구 395 878 1,675 925
 -도도부현 93,855 89,100 108,844 131,231

재직자훈련 102,887 107,604 128,542 129,208
-기구 51,750 546,873 57,000 59,000
-도도부현 51,137 50,731 71,542 70,208

학졸자훈련 18,378 17,877 21,601 21,578
-기구 5,730 5,655 5,860 5,800
-도도부현 12,648 12,222 15,741 15,778

구직자지원훈련 55,002 40,587 53,454 39,654
총계 310,468 293,875 350,503 358,573

주: 기구는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를 말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내부자료.

<표 Ⅴ-1> 공공직업훈련･구직자지원훈련의 추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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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듀얼시스템훈련은 전문과정활용형, 보통과정활용형, 단기과

정활용형 및 위탁훈련활용형이 있다. 이 일본형 듀얼시스템훈련은 위탁

훈련활용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2017년도 계획인원 14,783명 중 

74.4%인 11,000명이 위탁훈련활용형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훈련은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주로 

훈련을 받아 2014년에 683명에서 2017년에 2,210명으로 급증했다.

장애인훈련은 이직자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2014년에 6,973

명에서 2017년에 9,52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들의 재직자훈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문과정활용형 136 130 300 300
 - 기구 136 130 300 300
보통과정활용형 290 267 115 285
 - 도도부현 290 267 115 285
단기과정활용형 2,963 2,906 3,367 3,198
 - 기구 2,887 2,814 3,000 3,000
 - 도도부현 76 92 367 198
위탁훈련활용형 7,037 6,529 12,000 11,000
 - 도도부현 7,037 6,529 12,000 11,000

합계 10,426 9,832 15,782 14,783

주: 기구는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를 말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내부자료.

<표 Ⅴ-2> 일본형 듀얼시스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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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모자가정 모위탁훈련 683 518 2,210 2,210

-도도부현 683 518 2,210 2,21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내부자료.

<표 Ⅴ-3> 모자가정 모위탁훈련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직자훈련 6,445 6,281 9,125 8,325
- 시설내훈련 2,059 2,063 2,995 2,995
- 위탁훈련 4,386 4,218 6,130 5,330
재직자훈련 491 413 1,200 1,200
취업곤란 학생 37 74 540 -

합계 6,973 6,768 10,865 9,52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내부자료.

<표 Ⅴ-4> 장애인훈련

(단위: 명)

공공직업훈련 보통직업훈련의 장기간 훈련과정에서 신규 학교졸업

자 훈련은 첫째, 보통과정의 보통직업훈련은 주로 신규 학교졸업자에 

대해 장래 다양한 기능과 지식을 겸비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기

능 및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보통과정 수료자는 기능조사에 합격하

면 ‘기능사보’라고 칭할 수 있으며, 2급 등 기능검정시험의 학과면제

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도의 훈련계획 규모는 직업능력개발교 

13,133명이다. 

둘째, 기능･기술의 습득이 부족한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중

퇴자 중에서 다시 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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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명)에서의 강의와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보통과정활용

형 듀얼시스템 과정(1 ~ 1.5년)을 실시한다.

또한 단기간 훈련과정인 단기과정은 재취업을 위해 첫째는 이직

자․전직자 종합적인 직업훈련과정으로 직업전환훈련은 직업을 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

도록 함으로써 재취직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훈련이다. 훈련대상자

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 중･고령실업자 등 구직수첩을 발급받은 사

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2017년 대상자 164,676명).

또한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대상자 3,367명)에서 시설 내 훈련과 기

업에서의 실습을 조합한 단기과정활용형 듀얼시스템을 실시한다.

사업주, 대학 및 NPO 등 이른바 민간기관을 활용한 이직자 등 재취

업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

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대상자 약 129,651명). 

해당 사업 안에 특별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로서 최근 들

어 증가하고 있는, 즉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모자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대상자 50명), 취업 경험이 전혀 없고 전직 경력

이 사회에서 배제되기 쉬운 형무소 출소자의 훈련(대상자 40명), 정주

외국인의 일본어를 배려한 훈련(대상자 190명) 등 각각 구직자의 특

성에 맞추어 훈련을 실시한다. 장기실업 상태인 한부모가정의 부모에

게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취직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비즈니스 매너 등의 준비강습을 실시한 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대상자 

2,210명).

둘째는 장애자 위탁훈련이다. 각 도도부현에서 장애자직업훈련 코

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기업, 사회복지법인, NPO, 민간교육훈련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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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탁훈련처를 개척하여 개개인의 장애자에 대응한 위탁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훈련 예정인원은 5,530명이며, 훈

련과정은 지식･기능습득훈련과정, 실천능력습득훈련과정, IT 등의 

e-러닝코스, 특별지원학교 조기훈련과정, 재직자훈련과정 등이 있다.

셋째는 지역창생인재육성사업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사회 중에서 특히 일손 부족이 나타나는 분야인 건설, 개호(간병), 보육 

등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전국적인 고용 정세의 개선과 각 분야에서

의 노동수요의 증가로 한층 더 구인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6월에 결정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서도 ‘인력부족 

분야에 인재확보･육성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으로 의료, 복지, 건설업 

등에 젊은 청년층을 비롯한 인력의 확보와 육성대책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 제안되어 각 지역에서의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이 정책적인 과

제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는 중･고령자 재취업 지원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다. 저

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와 글로벌화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로 사

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생

에 걸쳐 노동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그 능력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 인생이 장기

화되는 가운데 중･고령기 이후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은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고령기 이후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는 스킬체인지와 스킬업을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의식의 재검토와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능

력을 활용하는 시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교류회 등 재취업을 위한 

준비지원을 포함한 직업훈련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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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독립행정

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에서 노동국, 도도부현 및 노사단

체 등이 연계하여, 특히 화이트칼라(white-collar)의 중･고령층 특성에 

맞는 실천적인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다. 구직자지원제도

구직자지원제도는 구직자지원법(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

직자의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도이다. 특정구직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로서 직업훈련, 기타 취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이들

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직업훈련을 용이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 수강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에 관한 지원조치를 강구

함으로써 특정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며, 직업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구직자지원법 제1조 및 제2조). 

이 제도는 대상자의 조기취업의 실현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과 생활보호 간에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직자지원

훈련을 실시한 민간교육훈련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구직자지원훈련생은 사회안전망의 성격에서 훈련생의 수입, 자산 

등 일정한 요건28)을 갖추면 직업훈련 중에 직업훈련수강지원금(월 10만 

엔과 교통비 및 기숙사비)을 지급한다. 

또한 민간교육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장려금으로는 기초코스는 1명당 

28) 구직자지원훈련의 훈련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훈련생의 월수입이 8만 엔 
이하, 세대원의 합계 소득이 월 25만 엔 이하, 세대 전체의 금융자산이 300만 엔 
이하이고 현재 거주지 이외에 토지나 건물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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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 엔이고, 실천코스는 1명당 월 5만 엔으로 취업실적에 따라 1만 

~ 2만 엔을 가산하여 장려금을 지원한다.

1) 구직자지원훈련의 종류

구직자지원훈련제도는 특정구직자가 가능한 한 보다 빨리 안정된 

직업생활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유효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으로는 사회인스킬과 기초적인 직업스킬을 습득하

는 코스인 기초코스, 그리고 기초적 내용 및 실질적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실천코스의 두 종류가 있다.

기초코스를 수료한 후에 취업을 위한 스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훈련생은 실천코스로의 연속훈련이 가능하며, 훈련기간은 기초코

스는 2~4개월, 실천코스는 3~6개월간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코스는 취업 시 또는 취업 후에 필요한 사회인스킬(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및 기초적인 직업스킬(돌봄이, 경리･부기, 

컴퓨터 조작, 건설기계운전 등)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훈련이고, 실천

코스는 기초적 기능을 포함한 실천적인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훈련(돌봄이, 의료사무, IT분야 등의 훈련)이다.

2) 직업훈련기관의 지도

구직자지원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행정법인 

장애･고령･구직자지원기구는 구직자지원훈련을 시행하는 훈련실시 기

관에 대해 구직자지원훈련 실시에 필요한 지도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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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지원법 제6조).

구체적으로는 훈련커리큘럼의 설정과 훈련내용 및 훈련계획대로 적

절하게 구직자지원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때

에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3) 지역의 훈련인정규모와 분야의 설정

구직자지원제도는 특정구직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취업으로 연결시

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설정 등 고용실업 정세에 따라 

변동하는 특정구직자의 동향과 향후 인재가 필요한 분야와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훈련규모와 중점적인 훈련분야 등에 대해서는 고용

실업정세에 따라 변동하는 특정구직자의 동향, 이전의 훈련실시상황 

등을 고려해 훈련실시계획을 결정해 공표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이 훈

련과정을 계획적으로 인정받아 직업훈련의 실시를 가능하게 한다.

전국적인 인정직업훈련의 실시 규모, 훈련분야 등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에서 노사단체, 교육훈련기관단체 및 관계행정기관 등으로 구

성된 중앙훈련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전국의 인정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훈련분야와 훈련규모의 배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

업과 인력수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서 노사

단체, 교육훈련기관단체 및 도도부현으로 구성된 지역훈련협의회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각 지역의 훈련계획을 설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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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직업능력 관련 평가제도

일본의 직업능력 관련 평가제도는 국가자격인 기능검정제도와 사업

주 등이 실시하는 사내검정인정제도 및 업계검정제도가 있다.

또한 직업능력의 평가기준은 일에 필요한 지식, 기술･기능, 성과와 

연결되는 직무행동 사례를 업종별, 직종･직무별로 중앙직업능력개발

협회가 200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54개 업종, 275개 직종 및 업종

횡단적인 경리･인사 등의 사무계열 9개 직종을 작성하였다.

직업능력의 평가기준은 기능검정과 사내검정인정과는 다르게 구체

적인 시험방법과 활용방법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각 업종과 직종에서 공통의 척도로서 참조하는 

것으로 각 기업에서는 기준을 정해 능력개발지침, 직능요건서 및 채용

선고 시의 기준 등으로서 활용함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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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기능검정제도 사내검정인정제도

근거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44조 사내검정인정규정(1974년 고시 제88호)

개요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노동

자의 기능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

정하고 국가가 공증하는 국가검정

제도로 1959년부터 실시함.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사내검정 중 기능

진흥상 장려할 가치가 있는 것을 후생노

동성 장관이 인정하는 제도. 그러나 사내

검정 자체는 장관의 인정 없이도 사업주 

등의 실시가 가능함.

대상

및

직종

전국적으로 기업 간의 공통성이 

있는 기능이며, 대상노동자가 많은 

126직종에 대해 특급, 1급, 2급, 3
급으로 구분(직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등급도 있음.)
하여 실시함.

개별 기업의 특수기능으로 기능검정제도

를 보완하는 것으로 47개 사업주 등이 실

시하는 126직종을 인정함.

인정

내용

합격자는 후생노동성장관(특급, 1급 

및 단일등급) 또는 도도부현 지사

(2급, 3급 등) 명의의 합격증서가 

교부되어 기능사로 칭함.

인정을 받은 사내검정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인정으로 표시됨.

실시

기관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 및 지

정시험기관(사업주단체,법인,법인

인 노동조합,비영리법인 등)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사업주단체의 연합

단체

자료: 이의규(2002), 전게서, p.143 및　厚生労働省職業能力開発局(2016), 職業能力
開発関係資料集 및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표 Ⅴ-5> 직업능력평가제도

  

1. 기능검정제도

기능검정제도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 정도를 검정하여 공증

하는 국가검정제도로, 노동자의 기능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직업능

력개발촉진촉진법 제44조에 의거하여 195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

능검정은 후생노동대신이 정령(政令)으로 정한 직종에 후생노동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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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등급(특급, 1~3급 등)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기능과 지식

의 정도를 실기시험 및 학과시험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기능검정의 실시기관은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 

및 지정시험기관인 사업주단체, 법인, 법인인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다.

기능검정의 대상 직종은 2017년 4월 1일 현재 126종이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직종의 신설과 통폐합, 시험기준의 재검토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수험 신청자 수가 많은 직종은 파이낸셜플래닝, 기계

보전, 기계가공 관련 자격 등이다. 

자격의 등급 구분은 직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것(특급, 1급, 2급, 

3급, 기초1급, 기초2 급)과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등급이 있다.

기능검정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정책의 지침과 목표를 제시한 일본

재흥전략과 내각부의 일본경제재생본부에 설치된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

한 기능검정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기능검정 집중강

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 검정직종과 작업의 

신설, ◯2 청년층 수험지원, ◯3 기능검정 실시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사내검정인정제도

사내검정인정제도는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뿐만 아니라 경

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연합단체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검정하는 제도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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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내검정제도로 기능 진흥상 장려해야만 하는 것을 후생노동성 

장관이 인정하는 제도로 사내검정인정규정(1984년 노동성 고시 제88호)에 

의거하여 1984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7년 4월 1일 현재, 47개 

사업주 등 126직종이 인정되고 있다. 기능검정기관은 사업주나 사업

주단체 및 그 연합단체이다(<표 Ⅴ-5 참조>).

이상 일본의 직업능력평가제도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검정제도는 1959년부터 노동자의 기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정하

여 국가가 공증하는 제도로,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44조에 의해 실시

되는 기업횡단적이고 업계표준적인 보편성이 있는 직종의 기능이 검

정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사내검정인정제도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산업용기계제조업의 목

공기계도물가공 [兼房(주)] 등 기능장려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특수적인 기능에 대한 사내 자격으로, 197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88호인 

사내검정인정규정에 의거하여 후생노동성 대신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3. 검정정비 동향

2015년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개정에서 검정제도의 신설을 위한 규

정이 추가되어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서도 대인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검정제도로의 정비 방침이 제기되었다.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2014년부터 업계검정 스타트업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8개 업종(소매업, 피트니스산업, 

제조파견･청부업, 학습학원, 숙박업, 여행업, 결혼 관련 산업, 이벤트업)의 

29) 이의규(2002), 전게서, p.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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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단체를 검정제도의 운영 주체로 선정하여 새로운 검정제도의 모델이 

되는 사례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제3절  소결

최근 일본의 경제사회는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의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중 공공직업훈련의 영역에서 이

직자, 전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도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장애자

직업능력개발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국가 및 도도부현과 민간 

사업주들에 의해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 새로운 직업훈련제도로 취업경험이 없거나 취업기회가 적었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특수대상자에 대한 구직자

지원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직자, 전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민간기업과 직업훈련 관련 법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증가되어, 기업과 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일본의 공공직업

훈련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능력평가제도인 기능검정제도는 전국적으로 기업횡단적인 공통

성 있는 표준적 기능으로 관련 노동자가 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현재 

기계가공, 건축기술자 등 126직종에 대해 특급, 1급, 2급, 3급, 기초

1급 및 기초 2급으로 구분(직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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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도 있음.)하고 있다.

기능검정 합격자는 기능사로 칭하며, 특급, 1급 및 단일등급의 합격

자에게는 후생노동성 대신명, 기타 등급의 기능검정 합격자에게는 도

도부현 지사명 또는 지정시험기관장명의 합격증서가 교부된다. 또한 

기능검정제도의 강화나 수정이 요구되어, 한편으로는 직업능력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약했던 대인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공직

업능력평가제도의 개편이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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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제도, 직업훈련관련법,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직업

훈련시설, 직업훈련체계,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 및 최근의 직업능력개

발의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서술한 내용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결론에 대신

하고자 한다.

1.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하여

일본은 이미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

회에 진입하였다.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고령화율

은 2025년에 30.3%에서 2060년에는 39.9%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가 급증하는 노령사회로 변모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인구고

령화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로 잠재적 성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비 등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국가재

정을 악화시키고, 또한 노동시장 진입형태의 변화 및 소비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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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개별기업의 기업경영과 산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경제

사회구조의 변혁을 가져온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내부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급이나 인건비 조절 등에 의한 

기업활동의 유연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고용안정,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숙련형성과 

기업특수적 기능의 기능 전승 곤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임금수준 측면에서 시간당 임금,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등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

서는 승진체계 미비, 교육훈련 등 커리어 형성체계가 취약하다는 특징

이 있다. 또한 1990년대의 불황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가 청년층 실업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기업은 신규 

학교졸업자의 정기적인 정규직 채용을 매우 억제하는 한편, 비정규직

인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채용방식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시장 진출 형태인 내정제도(內定制度)이

고, 둘째는 학교장추천제도, 셋째는 연고제도(緣故制度), 넷째는 교원

추천제도, 다섯째는 공모제도 등이다. 

그러므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중앙정부나 지

방정부 또는 지역 차원의 인력수급 정책과 숙련형성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에 따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 청년층의 구

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체계 등을 재정비하고 직업

안정기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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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일본의 현행 직업능력개발 법제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현행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은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른 노동 내

용의 변화,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노동력의 증대, 서비스경제화의 진

전 등을 배경으로 1985년에 제정되었다.

첫째는 직업능력개발촉진의 기본이념은 노동자 각자의 희망, 적성, 

직업경험 등의 조건에 부응하면서 고용 및 산업의 동향, 기술의 진보, 

산업구조의 변동 등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 전체 기간을 통

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둘째는 직업능력개발은 이와 같은 법제도의 기본이념에 따라 직업훈

련을 받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과 직업능력의 향상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

능력개발촉진 조치로 외부의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급교육훈련휴가의 부여 등을 통해 노

동자가 스스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제3장제1절).

또한 직업능력개발행정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직업능

력의 향상 촉진, 직업안정과 지위향상의 도모, 경제사회발전에의 기

여를 목적으로 2016년 6월의 ｢일본1억총활약플랜｣,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직업능력개발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현재 2016~2020년도 대상 기간인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 실시되고 있다. 이 계획은 엄격한 고

용 정세를 배경으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사회안전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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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래 성장분야의 인재육성 추진 

및 평생현역사회 등을 향후의 방향성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동향에 대하여

일본의 직업훈련 역사는 약 100년 정도로 그리 짧지는 않으나, 직업

훈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58년의 ｢직업훈련법｣ 제정 이후이

다. 직업훈련은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과 정부의 지도･지

원･감독을 받는 기업내직업훈련(인정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직업훈련정책은 1945년 이후 문교정책과는 차별적인 별도의 

경제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일본 직업능력개발의 큰 특징은 사업

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비중이 매우 높고, 평생현역사회를 추구하

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이라는 점이다.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중에서 중요한 정책은 구직자

지원제도의 도입이다. 파트타임노동자, 파견노동자, 계약사원 등 비정

규직노동자의 비중이 30%를 넘고,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

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한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이고 항

상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의 조기취업에 초점

을 맞추어 ①무료의 구직자지원훈련 제공, ②훈련기간 중이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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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에도 헬로워크(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 ③훈련기간 중 생활비적인 훈련수당의 지급 등을 지원하는 사

회안전망적인 영구적인 제도를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용추진지원제도,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

재개발지원제도, 커리어업지원제도 등 숙련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과 평생현역사회를 위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일본의 직업훈련시설 및 평가제도에 대하여

일본의 직업훈련시설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인정직업훈련시설로 구

분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가나 도도부현이 설립 주체인 직업능

력개발시설로 직업능력개발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

대학교,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및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가 있다.

이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공공직업훈련이고, 

직업훈련의 종류에는 신규 학교졸업자 훈련과 재직자훈련, 실업자훈

련이 있는데, 장애인의 직업훈련은 직업전환훈련, 장애인의 상태에 따

른 다양한 위탁훈련, 지역창생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중･고령자 

재취업지원훈련 등으로 세분된다.

직업능력 관련 평가제도는 노동자의 기능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기능검정제도와 사내검정인

정제도가 있다. 첫째, 기능검정제도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정도

를 검정하여 공증하는 국가검정제도이다. 검정은 후생노동대신이 정

령으로 정한 직종에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급(1~3급)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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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수준에 따른 기능･지식의 정도를 실기시험 및 학과시험에 의

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둘째, 사내검정인정제도는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과 경제

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연합단체가 노

동자의 직업능력을 검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능진흥상 장려할 가치

가 있는 기능을 후생노동성 장관이 인정하는 제도이며, 사내검정인정

규정(1984년 노동성 고시 제88호)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보면 급격한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문제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직업능력개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 이직자, 전직자 및 장기실업자 등을 위한 사

회안전망 서비스와 함께 평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대전환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국가와 도도부현이 주도하고, 인정직업훈련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실시하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후생노동성은 최근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중심이 개별 노동자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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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근 비정규직노동자,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시회안전망의 성격을 갖춘 구직자지

원훈련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개개인에 적합한 직업선택을 위한 

기능습득과 더불어, 주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커리어컨설팅

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는 커리어컨설턴트를 두어 노동

자의 평생능력개발계획의 작성이나 커리어컨설팅을 통해 노동자 개개

인의 커리어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능력개발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기반을 

둔 중앙정부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각 지방정부(도도부현)의 지

역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그리고 각 개별기업의 사업소별 직업능

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 개별 기업 차원에

서 직업능력개발 주체의 특성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와 유사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기업 및 개인 차원의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의한 경제성장, 숙

련형성에 의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개개인의 평생현역사회를 

위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커리어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본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노동자의 평생직업능력개

발을 위해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별로 사업 내 직업능력

개발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동자

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교육훈련휴가나 커리어컨설팅 등 노동자

의 자기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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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커리어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커리어컨설팅이나 커리

어업지원제도는 노사 간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특성을 볼 때,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은 경제환경 변천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평생현역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과 경제환경 변

화에 대비해 개개인의 숙련향상을 위한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저

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평생현역사회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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